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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장. 경 지

1. 일 사항

1.1 적 위

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 한 조경토공, 식재  조성 등 일 적인 토공사에 적 한다.

1.2 어의 정의

1.2.1 표토

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류  A층, O층의 토양을 표토  간주한다.

1.2.2 A층 토양

O층의  에 있는 층으  후, 식생 등의 향을 접 아 가 성 염 류가 탈되고 경 에 따라서 점토, 식 등

과 같은 물 이 하  이 하는 층, 식화된 유 물 물 이 혼합된 암 색의 층 또는 산염 점토  철, 알 미늄 

등의 산화물이 탈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. 

1.2.3 O층 토양

가 높은 식생 하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해되  않은 낙엽 나뭇가  등이 퇴적된 유 물층, 퇴적물 해가 

활  행되고 있는 유 물층 또는 식화가 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. 

1.3 재

1.3.1 표토

가. 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류를 으  토양단면상에 A층, O층의 토양이라 하며, 두 는 표면에서 통상 20～60

㎝ 이  한다. 

나. 산림토양 또는 경작  토양(논토양 제 ) 의 표토 으  한다.

다. 토양의 산 는 pH5.5～pH7.5의 토양으  한다.

라. 토양의 유 물 함량은 2% 이상이어야 한다. 

마. 식물생육에 유해한 염물 이 함유되  않아야 한다. 

. 토양의 투수계수는 10 -4 ㎝/sec 이상이어야 한다.

사. 토양경  : 산 식 경 계  5회 측정한 평  표경  27㎜이하  한다.

1.3.2 쌓  재

현장 생토  터파 한  가  양 의 토사를 사 하고, 입토는 사전에 견 을 제출하여 승인 은 토사를 사 하

되, 점토 어리나 유해한 유 물, 쓰  등을 포함하  않은 것으  한다.

1.3.3 되메  재

모래   또는 터파 한  가  양 의 토사를 사 한다.

2. 조경토공

2.1 터파

가. 터파  작업을 시행하  전에  매설된 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생치 않  이설, 호, 철거 등의 조치를 강

하여야 한다.

나. 조물의 축조나 의 매설에 장이 없  소정의 이  폭으  착한 다음 닥을 고르고 감 의 검사를 

아야 한다. 

다. 빗물이나 고인물, 솟아나는 물, 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으  물막이, 물푸  작업하여 수 처리하여야 

한다.

2.2 되메

가. 양 의 토사를 사 하여 되메 를 하고 충  다 하여 KS F2312에 따른 최 가 점성토의 경  85%, 비점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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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의 경  90% 이상이 되  한다. 이때 결된 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, 결된 재 를 사 하여  안된다.

나. 되메 는 강  시간이나 몰탈 경화 시간을 고 하여 시행하되, 모든 검사가 끝나고 공사감 의 승인이 날 때

 시행하여서는 안된다. 

2.3 잔토처리

가. 산재된 소 모 개 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 조성되는 의 형상에 큰 향을 미치  않는 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

 하여 고르게 고, 자갈류는 특  정한 경 가 아니면  안에 매립한다.

나. 잔토의 생량이 현장 안에 고 고르  곤란할 정  다량 생한 경  잔토는 총 적으  계하여 쌓 재 등으  

유 하거나 장  출하여야 한다. 

2.4 쌓

가. 쌓  장소에 고여있는 물은 시공 전에 수하여야 하며, 유입된 물이나 솟아나는 물의 경  수조치 한 뒤에 쌓  

하여야 한다. 

3. 식재 조성

3.1 적 위

조경  수목식재를 위한 조성공사에 적 한다.

3.2 재

3.2.1 토양

가. 식재  조성토양은 물리성, 화학성, 양 성 의 형을 내 으  한 양 의 사 양토이어야 하며, , 잡초 타 

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. 

나. 에서 토양을 입하는 경 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 으 터 가져 야 한다. 

3.2.2 토양의 심

수목식재 시에 필  하는 최소토양의 이는 공사시 서에  정한 경 를 제 하고는 “제5장 식재/4 인공 조경

/4.2 식재 조성/4.2.1 일 토양”의 수목생육최소토심을 따른다.

3.3 시공

3.3.1 성토

가피하게 형장비를 사 하여 식재 이 필  이상으  다져  경 에는 수 인의 담으  식재공사 착수 전에 50

㎝이상의 이  경 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 시켜야 한다. 

3.3.2 수

표면 수 : 식재 은 표면 유수가 계획된 수시설  잘 러 들어갈 수 있  일정한  조성하며 특 한 경

를 제 하고는 타 역의 유수가 유입되  않  조치한다. 

3.3.3 갈

가. 갈 는 존의 과 식물뿌리, 식물의 생장에 장을  수 있는 물 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. 

나. 갈 는 경  또는 이  유사한 능의 장비를 사 하여 최소 30㎝ 이  시행한다. 

3.3.4 식재면 정리

가. 크 가 경 25㎜이상의 , 나무토막, 쓰 , 타 필 한 이물 을 드시 제거하여야 한다. 

나. 식재면은 이커 등을 사 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. 

다. 최종 식재면 정리 후 면이 침식, 침하 또는 란된 경 에는 공사시 서에 정한 면상태가 되  상 시킨다.

3.3.5 마 딩 조성

가. 마 딩조성에 사 하는 토양은 표토를 칙으  하며 표토가 없는 경 에는 양 의 조물 잔토를 활 할 수 있다. 

나. 마 딩형태는 공사시 서 또는 설계 면에 따라 최 한 자연스런 경 이 나타날 수 있  만한 릉 형태가 되  

한다. 

다. 공사시 서 또는 설계 면 등에 명시되  않은 경  마 딩의 경사 는 10～30°를 표 으  하되, 최소 5°이상을 

유 하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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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장. 수 및 배수

1. 일 사항

이절은 수시설  수체계에 되는 자재의 조달과 정상적으  작 되  하는 설치 공사에 적 한다. 

1.1. 참조 격 

1.1.1 한 산업 격(KS)

KS B 2301 청 브                          KS B 2332 수  제수 브 

KS B 2340 수  공 브                   KS B 2341 수  수전 

KS B 2350 주철 브                          KS D 3503 일  조  압연강재 

KS D 3537 수  아연  강               KS D 3595 일  스테인리스 강  

KS M 3401 수  경  염화비닐             KS M 3402 수  경  염화비닐 이음  

KS M 3404 일  경  염화비닐             KS M 3407 일  폴리에틸  

KS M 3408 수  폴리에틸

1.2 제출물

가. 적정성 판단에 필 한 일건의 각종 자 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

나. 전체 망  선 , 각종 장치의 위치  시공상세

다. 수리계산  수 소 량산출서를 첨 한 시공상세  

1.3 재

가. 모든 자재는 한 산업 격 표시품이거나 주자가 인정하는 에 합당하며, 결함없이 사 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  

선정한다. 

나. 수 인은 자재  장비 등의 선정 시에는 전체적인 수  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  자재조

달계획서를 공사감 에게 제출하고 승인 아야 한다. 

1.4 현장시공조건

가. 는 토공사  정 가 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 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. 

나. 공사는 토목공사  전 공사의 공사 등의 선공정이 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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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

2.1 일 사항

2.1.1 적 위

수시설에 되는 재 의 조달과 정상적으  작 되  하는 설치 시공에 적 한다. 

2.1.2 연 작업

가. 브함이나 노출되는 조물은 표시를 하고 경 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.

나. 시설 망  선망들에 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. 

2.2 재

2.2.1 살수

살수 는 식생의 수 량, 식재 의 여건, 토양수 의 침투율과 수의 름  압  등을 고 하여 선정한다. 

가. 좁은 역의 잔디, 목 식재 에 적 되는 노출 고정식 무살수 (Spray Head).

나. 무입상살수 (Pop-Up Spray Head) : 무살수  작 리는 일하며 체가 물이 나  때만 입상 에 의해 

표상 위  라 고 평상시에는 에 노출되  않는다. 잔디경 장, 골프장 등에 사

다. 회전살수 (Rotary Head) : 사작 (Jet Action), 충격작 (Impact Drive), 마찰  (Friction Drive) 또는 전

(Gear Drive)에 의해 회전시켜서 살수하는 이며 넓은 목, 피, 잔디 식재 역에 적 . 

2.2.2 낙수 (Drip Emitter)

목 주위,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위에 적인 수가 되는 역에 사 한다.

가. 작 압  : 1～2㎏f/㎠(10～30psi)(±10%의 수압 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.) 

나. 출 수 공 : 1～6개공  낙 수 량 : 1～5ℓ/hr

2.2.3 (Pipe)

가. 주 망

(1)주 망은 아연 강  또는 플라스틱 계통의 압 에서 면에 명시된 격의 제품을 사 한다. 특  PVC, PE. 

PP  플라스틱제품은 10㎏/㎠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 

(2) 의 연결은 내경 50㎜이상의 것은 링조인트(Ring Joint)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 품을 사

하고 내경 40㎜이하의 연결은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 을 칙으 한다. 

나. 낙수식 수  시공상세 에 따른 제품으  소성폴리에틸 튜브나 염화비닐 을 공사감 의 승인을 아 사 한다. 

2.2.4 브

가. 수 조절 브

나.게이트 브(Gate Valve) : 10㎏f/㎠이상의 압 과 물의  45℃를 고 하여 청 으  제작된 것으  인입선과 같은 공

칭의 브를 사 한다. 

(1) 체 브(Globe Valve) : 게이트 브  일한 수 의 제품을 사 한다. 

(2) 연결 브(Quick-Coupling Valve And Coupler) : 청 으 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

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며 뚜 이 있어 물이 들어가  못하  제

작된 것이어야 한다.

(3)퇴수 브(Drain Valve) : 게이트 브  일한 수 의 제품을 사 한다.

다. 격조절 브는 앙조절 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 서 조절장치(Controller)  살수 역의 모, 여건 등

을 고 하여 선정한다. 전 조절 브(Solenoid Control Valve)는 좁은 역, 수압조절 브는 골프장 등 넓은 역에 각

각 적 한다. 

라. 향조절 브는 내에서 물이 다른 향으  르  않  사 하는 것이므  게이트 브  일 수 의 제품을 사

한다.

(1)검사 브(Check Valve) 

(2)역류 장치(Back-Flow Preventer)

(3) 공차단장치(Atmosphere Vacuum Breaker) : 시설에서 가장 높은 에 설치

마. 수압조절 브(Pressure Regulation Valve) 

(1)시공상세 에서 표 된 수압조절 브는 전 조절 브나 게이트 브  설치되므  이들과 같은 재 의 제품을 사

한다. 

(2)출수 에서는 수장치가 하는 출수압이 확 되어야 한다. 

. 브함(Valve Box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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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브 크 에 따라 플라스틱 성제품을 사 하거나 콘크리트 브함을 면과 같이 설치한다. 

2.2.5 조절장치(Controller)  전선(Wire)

가. 격 조절 브를 작 시키  위해 사 되는 조절장치는 브  서  잘 연결되어 작 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  선정하

고 조절장치, 조절전선, 브를 일건으  하여 사 을 승인 아야 한다. 

나. 설치위치   등은 설계 면을 따르며 공사시 서나 제작사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․ 해야 한다. 

다. 전 공  전선과 조절전선은 격품으 서 수처리된 매  전선을 사 한다. 

2.2.6 펌프

펌프(Pump)는 수장치의 모나 수 에 따라서 결정하되 한  산업 격이나 타 공사감 이 인정하는 정에 적합한 

종으  선택한다. 술적인 사항은 시 이나 제작사의 설명서를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 이타를 제시하여야 

한다.

2.2.7 저수조(Water Tank) 

가. 저수조는 2일  이상의 최 사 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  시공상세 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 

나. 누수가 되  않  수판 사 이나 내 수가 해야 하며 상 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, 압 계, 정 장치가 

설치되어야 한다. 

2.2.8 타

가. 여과 (Strainer)는 상세 면에서 명 한 것과 일하거나 등한 것으 서 스테인리스스틸 200mesh 필터를 사 하는 

제품이어야 한다. 

나. 필터는 청소하 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10㎏/㎠의 압 에 적합해야 한다.

다. 압 계(Pressure Gauge)는 한 산업 격에 합하고 50～100㎜ 다이얼에 0～10㎏/㎠이상의 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

한다. 

라. 유량계(Flow Meter)의 계량 위는 15～600ℓ/min(4～160gpm), 최고 760ℓ/min (200 gpm) 서 ±1.5%이내의 정확 를 

가져야 한다. 

2.3 시공

2.3.1 망설치

가. 유의사항

(1) 파이프 은 결심 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 은 최소 60㎝이상, 선과 통 은 30㎝이상의 이

 매설한다.

(2) 차량이 역이나 타 상 에 하 이 상되는 곳은 호블 을 설치한다. 

(3) 타 의 과 종의  사이간격은 최소 15㎝이상 유 해야 하며 수  선상이 아닌 수평으  나란  매설하여

야 한다.

(4) , , 포장 역 등의 하  가 통과할 경 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(Sleeve)를  폭 다 양쪽으  30

㎝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. 

(5)  접합할 때에는 접합 위를 끗이 닦아서 물  습 를 제거하고 연결한다.

2.3.2 제어장치 설치

가. 자 조절 (Automatic Controller)  격조절 브 설치 

(1) 적절한 위의 역마다 격조절 브를 설치하여 자 으  개폐가 되  한다. 각각의 브는 의 브함 속

에 설치한다. 

(2) 자 조절 는 의 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에 설치할 수 있다. 설치 은 장 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

하고 수처리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.

나. 유량계는 상수 에서 저수조 또는 수 을 연결하는 위나 저수조에서 수 을 연결하는 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

압 손실을 확인해야 한다.

다. 상수 과 수 , 저수조  수 , 펌프  수 이 연결된 위는 역류 를 설치하여 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

해야 한다. 

라. 살수  낙수 가 하는 적정압 을 유 시켜 주 위해 압 제어  또는 수압조절 브를 사 해야 한다. 리고 주

망에 격한 수압 화를 하  위해 과수압 제어 를 설치해야 한다.

마. 선에 수되는 물에 이물  등이 섞이는 것을 하  위해 여과장치를 설치한다. 

2.3.3 수장비의 설치

가.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수장비를 설치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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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설치전에 공사감 의 승인을 아야 한다. 

(1) 낙수식 수장비

(가) 주 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선을 설치한다. 설치 이는 공사시 서  시공상세 에 따르며 최소 30㎝

이상이어야 하며, 필 한 최소폭으  터파 를 한다.

(나) 선이 나 를 횡단할 경 에는 슬리브(Sleeve)를 설치하고 양쪽으  30㎝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.

(다) 낙수 를 설치할 수 은 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. 폴리에틸 튜브는 상에 노출시켜서 

설치할 수 있으며, 염화비닐 은 매설한다. 

(라) 개개의 수목에 필 한 낙수 의 수량은 수목의 수량과 낙수 의 수량으  결정한다. 낙수 를 폴리에틸

튜브에 연결할 경 는 펀치  멍을 끗이 뚫어서 눌러 늘이 튜브안으  들어가게 한다. 멍의 크 는 

늘의 크 다 작게 하여 누수를 해야 한다. 염화비닐 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 를 사 해야 한다. 

(마) 폴리에틸 튜브에 낙수 를 연결한 후, 튜브를 적절  여서 낙수 가 수목의 근 위에 위치하  하여 

고정팩 등을 이 하여 고정시킨다. 

( ) 경은 연결된 낙수 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 해서 결정한다. 일 에 연결되는 낙수 의 최 수량은 

말 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  않  결정한다.

(사) 말 위에는 자  수 브를 설치한다.

(2) 살수식 수장비

(가) 살수 경이 서  첩되게 설치하며, 첩의 정 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. 

(나) 설치는 나사식으  하고, 수 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사각 를 선택하여 나 인 에 살수되  않  

한다. 

2.3.4 능시험

가. 수 인은 설치  시공이 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 하는  능시험을 하고 공사감  입회 하에 점검을 

한다. 

나. 능시험 시 모든 수장치 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.

2.3.5 시   육/ 리 침 

가. 설치가 되면 공사감  또는 공사감 이 정하는 리 자에게 설치시   리 에 하여 육하고 인

계한다. 

3. 수

3.1 일 사항

3.1.1 적 위

수체계에 되는 시설의 설치 된 공사에 적 한다. 

3.1.2 연 작업

포장( , 장, 장)공사, 식재공사, 어린이놀이터  장조성공사

3.2 재

3.2.1 콘크리트제품(U형측 , L형측 , 맨홀,측 개 등)

현장타설 또는 한 산업 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  모양․치수가 정확하고 내면이 고르고 겉모양이 좋아야 

한다. 

3.2.2 측   빗물 이 개  스틸 이팅

융아연 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 서 한 산업 격에 적합해야 한다. 

3.2.3 플라스틱제품(U형측 , 빗물 이 등) 

성제품으  한 산업 격에 적합하고 설계 면에 명시된 격이어야 한다. 

3.2.4 유공

통 PVC 이나 PE  HDPE  등 한 산업 격표시품이어야 하며 공사 시 서에 

따라 수 멍이 일정한 간격으  뚫 있어야 한다. 

3.2.5 토목섬유, 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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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공 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리층으  사 되는 제품으  공사감 의 승인을 아야 한다. 

3.2.6 콘크리트   플라스틱 수판 

한 산업 격에 적합한 수 으  플라스틱 수판은 인공 수 으  공사감 의 승인을 아야 한다. 

3.3 시공

3.3.1 심토층 수

심토층 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 다 최소 15㎝ 높게 설치한다. 

3.3.2 수  설치

가.  수 의 초는 하 을 등하게 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, 초에 콘크리트를 사 하 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 의 

드러  모래나 을 고 잘 다져야 한다.

나.  은 낮은 쪽에서 터 설치하며 이음 의  내 는 매끄럽게 마감한다. 

다.  이는 결선 으  설치해야 하며 하수위를 고 한다.

3.3.3 수판 설치

가. 인공 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 향으  0.5%이상의 경사를 두어 수정  자연 수가 되  

한다. 

나. 수판위에 토양 리포를 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.

3.3.4 다  설치

가. 설계 면에 표시된 폭과 이  경사  토출  으 터 착한 뒤 닥은 다 이 충  할 수 있  

평탄하게 고르게 다 다.

나. 다 은 철선 또는 비닐끈으  결속하며, 이물 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.

다. 포를 닥에서 터 아주고, 채 재(골재 Ø20～30㎜: 자갈,쇄석,잡석)를 약 5～10㎝정  고르게 펴서 다  후 다

을 설치하고, 연결 위 터 채 재를 어 다 의 임을 한다.

3.3.5 자갈 수층 설치

Ø20～30㎜의 자갈을 어 다  뒤 토양 리포를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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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장. 경 물

1. 일 사항

1.1.1 적 위

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 조물  철근 콘크리트 조경 조물, , 쌓 , 조경 조물 마감 등에 적 한다. 

1.1.2 시공일

가. 조물공사는 다 이 충  이 어  견고한 에서 행해져야 한다. 

나. 재 는 눈, 비에 젖  않  하고 물이나  등 타 재  혼합되  않  저장하며 시공 에 호하여야 한다. 

1.2 참고 격

1.2.1 한 산업 격(KS)

KS D    3504    철근콘크리트 강

KS F    2526    콘크리트  골재

KS F    2530    석재

KS F    4004    콘크리트 

KS F    4009    디믹스트 콘크리트

KS L    1001    자  타일

KS L    4201    점토 

KS L    5201    포틀랜드 시멘트

2. 철근콘크리트 공사

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 조물  콘크리트 조물 공사에 적 한다. 

2.1 잡석

가. 등한 을 유 하고 유해한 유 물 등을 포함하  않아야 한다. 

나. 초 으  쓰이는 잡석은 최 치수가 80㎜인 이 공 없이 잘 다져  수 있  적당한 입  섞인 것이어야 한다. 

다. 뒷채  잡석은 최 치수가 150㎜인 이 적당한 입  섞인 것이어야 한다.

2.2 거푸

가. 거푸 널을 재사 하는 경 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끗이 청소하고 볼트  멍 또는 파손 위를 수선한 후 사

해야 한다. 

나. 철근을 설치하  전에 거푸 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  리제(Formoil)를 포해야 한다.

다. 평  10℃ 이상인 경 에는 압축강 시험을 하  않아  아래 존치 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. 

※ 초, , 둥  의 거푸 널 존치 간을 정하  위한 콘크리트의 재 일 [표3]

        시멘트종류

평
조강포틀랜트시멘트

통포틀랜트시멘트

고 슬래 시멘트 특

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

플라이애쉬시멘트 A종

고 슬래 시멘트 1

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

플라이애쉬시멘트 B종

20℃ 이상 2 4 5

10℃이상 20℃ 미만 3 6 8

2.3 철근

2.3.1 재

가.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  한다.

나. 속재

결속선은 KS D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등 이상의 제품으 , 름 0.9㎜(#20 선) 이상되는 어닐링(Annealing)철선으

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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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.2 시공

가. 철근조립 전에 콘크리트 의 착 을 감소시킬 가 있는 들뜬 녹, 름류, 먼 ,  등을 제거해야 한다.

나.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, 콘크리트를 치  전에 공사감 의 검사를 아야 한다. 리고 작업의 체 과 콘크

리트 치  이 되  않 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. 

다. 철근은 종류에 따라 하여 정 하되, 면에 접 닿  않게 한다.

2.4 콘크리트

2.4.1 재

가. 시멘트

(1) 시멘트는 KS L 5201의 격에 적합한 1종 통 포틀랜트 시멘트  한 산업 격 표시품을 사 한다. 

(2) 포  시멘트인 경 는 상 30㎝ 이상 높이의 마 에 쌓되, 의 향을  않는 곳에 건조상태  검사나 

출에 편리하  저장하고, 사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.

(3) 시멘트는 13포  이상 쌓아 서는 안되며,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  한다.

나. 골재는 KSF 2526의 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 잔골재  은 골재 또는 2527의 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 순 골

재를 사 한다. 

다. 디믹스트 콘크리트

(1) 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후 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  경과되는 시간을 거리 감안하여 90  이내  

한다.  

(2) 수 인은 전산으  작성된 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 를 차량이 현장에 착하는 시 아 확인한 뒤 

․ 리하고, 공사감 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. 

(3) 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 산업 격 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 하되,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.

(4)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 점에서 염소이 량이 0.3kg/㎥ 이하이어야 한다.

(5) 슬럼프[표4]

슬럼프(㎝) 8미만 8이상

허 차(㎝) ±1.5 ±2.5

2.4.2 시공

가. 현장 인 비빔 콘크리트

(1) 합

㉮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 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합을 표 으  하되, 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

시행한다.[표5]

콘크리트종
(kg f/㎠) 골재의 최 치수 시멘트(kg) 모래(kg) 자갈 또는 순 (kg)

σ ck = 180 25㎜ 346 828 1.011

σ ck = 180 40㎜ 323 775 1.101

(2) 인 비빔

㉮ 인 으  콘크리트를 비빌때에는 마른비빔, 물비빔으  각각 4회 이상 하여 죽된 콘크리트가 등하게 될 

때  충  비 야 한다.

나. 어넣   다

(1) 비빔에서 어넣 가 끝난 때 의 시간은  25℃ 이상인 경  1.5시간,  25℃ 미만인 경  2시간을 넘어

서는 안된다.

(2) 할 때  어넣을 때 재 리가 되  않  하여야 한다. 

(3) 다

㉮ 내 의 사 을 칙으  하고 조 서 곰 , 목망치 등을 사 하여 철근의 주위  거푸 의 석

 채  한다.

다. 양생  양

(1) 어넣은 후 경화에 필 한 , 습 조건을 유 하여야 한다

(2) 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등으  어 물뿌리  또는 타의 으  수 을 존하여야 한다. 다만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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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 할 경 의 습윤양생 간은 3일 이상으  한다. 

라. 콘크리트 표면마감

(1) 일 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면은 결함 위를 수한 수 철, 턱  위 등을 연마 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타르, 

시멘트 죽 또는 콘크리트 강  이상의 제품으  면처리를 하여 견 시공상태  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  

마감한다. 

마. 환경조건

(1)  3℃ 미만 30℃를 초과하는 경 는 시멘트 혼화물을 이 한 조물 공사 시행시 감 의 승인을 아 

상  시공조건을 충  고 하여 품 이 저하되  않  계획한 뒤 시공하여야 한다. 

3. 공사

3.1 참조 격

3.1.1한 산업 격(KS)

KS A 5101 표 체 

KS D 3504 철근 콘크리트  강 

KS D 3552 철선 

KS F 4004 콘크리트  

KS F 4910 건축  실링재 

KS L 4201 점토  

KS L 4204 회  

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

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

3.2 재

3.2.1 점토  

KS L 4201에 합격한 것 

3.2.2 콘크리트  

KS F 4004에 합격한 것 

3.2.3 치장  

1  치장 을 사 한다. 

3.2.4 나무

가. 쉽게 썩  않는 수종으  하되, 면 또는 공사시 에 정한 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  한

다. 

나. 공사감 이 승인하는 목재 제 칠을 각면에 1회 포하여 건조한 것으  한다. 

3.2.5 결철물 

면 또는 공사시 에 정한 가 없을 때에는 경 4.2㎜ 아연 융  처리된 제품 

3.2.6 조적 체 단  앵커철물 

면 또는 공사시 에 정한 가 없을 때에는 두  1.2㎜ 이상의 표면 녹 생  조치가 된 L형 플 이트 제품

3.3 모르타르 합

3.3.1 모르타르의 합[표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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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타르의 종류 적 합비(세골재/결합재)

눈 모르타르
 2.5～3.0

닥 3.0～3.5

임 모르타르
 1.5～2.5

닥 0.5～1.5

 모르타르
탕 2.5～3.0

닥 3.0～6.0

안채  모르타르 2.5～3.0

치장 눈  모르타르 0.5～1.5

(주) 1)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 으  한다. 

       시멘트 : 단위 적 량은 1.2㎏/ℓ정  

       세골재 : 골재는 표면건조 내 포수 상태 

     2) 혼화재 를 사 하는 경 는 성능을 손상시키  않는 위  한다. 

     3) 결합재는 주  시멘트를 사 하며, 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  있다.

3.4 자재 품 리

3.4.1 점토

10,000매당 KS L 4201의 시험 에 의하여 치수, 압축강 , 수율 시험을 실시한다. 

3.4.2 콘크리트 

30,000매당 KS F 4004의 시험 에 의하여 치수, 압축강 , 수율 시험을 실시한다. 

3.5 쌓

3.5.1 쌓  일

가. 쌓 은 면 또는 공사시 에서 정한 가 없을 때에는 식쌓  또는 화란식 쌓  한다. 

나. 점토 은 쌓  전에  수성에 따라 물축이 를 하여 쌓고, 콘크리트 은 쌓  전에 물축이 를 하  않는다. 

다. 가 , 세  눈의 나비는 면 또는 공사시 에 정한 가 없을 때에는 1㎝를 표 으  한다.

라. 세  눈의 모르타르는  마 리면에 실하게 라 쌓  한다. 

마. 하 의 쌓  높이는 1.2m(18켜 정 )를 표 으  하고 최  1.5m(22켜 정 ) 이하  한다. 

. 신축 눈을 설치하는 위는 통 눈 쌓  하고 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. 

사. 쌓 를 한 후 에 묻어있거나 눈사이  과다하게 러나 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. 

3.5.2 치장 눈

가. 점토 쌓 의 치장 눈은 승인된 색상으  마무리한다. 

나. 치장 눈은 면  공사시 에 정한 가 없는 경  이 6㎜  하고  장은 공사시 에 따른다. 

3.5.3 양

가. 쌓은 후 12시간 안은 하 을  않  하고, 3일 안은 하 을  않  한다.

나. 평 이 4℃이하 하 4℃ 는 최소한 24시간 안 막을 설치한다.

4 . 미장공사

4.1 일 사항 

 이 절은 시멘트, 골재 등을 주재  합한 시멘트 모르타르(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)를 닥, , 천장에 르는 공사

에 하여 적 한다. 

4.1.1 환경  사항 

가. 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,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 가 혼합되  않게 한다. 모르타르 시공 후에

는 해를 입  않  하여야 한다. 

나. 혹서 에는 시멘트 름면이 나치게 수 이 되  않  양한다. 

다.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 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되  않  하고 적절  환 가 되  한다. 

라. 실내 는 작업  주위의 이 5℃ 이상 유 되 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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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의 경  의 양조치가 없는 경  주위의 이 5℃ 이상일 때 작업한다. 

4.2 재  

4.2.1 시멘트 

가. 시멘트는 KS L 5201  KS L 5211에 합격한 것 

나. 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

다. 유색 시멘트는 색 시멘트에 안  골재, 혼화재  등을 공장에서 합한 것으 서 면  공사시 에 따르되, 시험 

또는 신 할 수 있는 자 에 의해서 품 이 인정된 것으  한다. 

라.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, 혼화재 , 안  등을 공장에서 합한 것을 사 할 경 는 면 또는 공사시 에 따른다. 

4.2.2 모래 

가.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 , , 유 순물, 염화물 등을 포함하  않아야 하며, 내화성  내 성이 있는 것으  한다. 

나. 해사를 사 하면 안된다. 단, 물  세척하여 품   체가름 이 충족된 해사는 사 할 수 있으나, 이 경  조

개  등의 이물 이 섞이  않아야 한다. 

다. 색모래(色砂) : 색모래는 천연모래  암석을 순모래 또는 인공적으  착색, 제조한 것으 , 종류  입자 크 는 면 

또는 공사시 에 따르고 견 품을 제출하여 공사감 의 승인을 는다. 

4.2.3 물 

가. 물은 끗하고, 유해한 양의 름, 염 , 철 , 유황유 물  유 물 을 포함하  않아야 한다. 

4.2.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

가.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 서 KS L 5220에 정된 일  미장 에 적합한 것으  하되, 공사비

가 가하  않는 경 에 한해 적 한다. 

4.2.5 소석회 

가.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  한다. 

4.3 시공 

4.3.1 탕 비 

가.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탕면은 3m당 6㎜ 이내의 평활  차 내에 들  평탄하

게 정리되어야 한다. 

나. 초   정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탕면은 먼 , 름, 타 착 을 감소시키는 이물 을 제거하고 무  탕을 

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. 

다. 탕의 임 손 을 하는 곳은 모르타르  철을 조정하고 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랫 안 치하되, 치

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. 

라. 콘크리트 또는 PC 탕면에서 모르타르를 착하  어 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 르고 나

서 여 모르타르를 르거나 표면 쪼아내  등으  착 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른다. 

4.3.2 합 

가. 합( 적비) 

(1) 모르타르의 합( 적비), 펄라이트,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 할 때의 합은 공사시 에 따른다. 

(2) 죽한 후 1시간 30 이 경과 한 것은 사 하  않는다. 

4.3.3 시멘트 모르타르 르  

가. 름 횟수  두  

(1) 시멘트 모르타르의 름 두 , 름 횟수는 공사시 에 따른다. 

나. 르  일 조건 

(1) 모르타르를 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  않  가능한 면 전체를 한 에 른다. 모르타르의 착을 좋게 

하  위하여 콘크리트 탕면에 르는 시멘트 풀칠은 름 횟수에 포함하  않는다. 

(2) 미장 눈 시공에 있어 필 한 경  승인을 아 공사비가 가하  않는 위 내에서 성 눈재를 사 할 수 있

다. 

(3) ․천장 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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㉮ 초 름 

손으  충 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  한다. 

초 름 후 1일간은 접근을 하고 2-3일 간은 물뿌리 를 하여야 한다. 

초 름 후 모르타르가  시작할 때 미장  쇠빗으  어 놓아야 한다. 

㉯ 재 름 

초  름 후 15일 이상 치 후 재 름에 들어간다. 

㉰ 정 름 

재 름 후 7일 이상 치한 후 정 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 , 처 , , 들뜸 등이 

생  않  른다. 정 름 후 2-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. 

㉱ 2회 름공  

름 두  20㎜를 초과하는 은 초 , 재 , 정  3회 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, 20㎜ 이하는 초 , 정  

2회 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. 

㉲ 1회 름공  

평탄한 탕면으  마무리 두  10㎜정  1회  마무리하는 경 에는 탕면에 시멘트 풀을 르고 거 에 

정 름의 합으  름하여 수 이 빠 는 정 를 아 윗 름하고 잣  고름  마무리한다. 

(4) 닥 르  

㉮ 물, 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. 

㉯ 닥 름은 시멘트 풀을 충  문 르고 잘 고른 다음 수 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 손으  라 

표면의 수  정 를 아 잣  고름 을 하고, 에 주의하여 나무 손으  마무리한다. 

㉰ 탕처리 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재를 골고  라야 한다. 

㉱ 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 하여 설계 면에 따라 평활   두 를 유 하여야 한다. 

㉲ 닥 모르타르의 눈의 종류는 면  공사시 에 따르며, 공사시 에 정한 가 없을 때에는 누름 눈으  

한다. 눈의 간격은 약 150㎝ 간격으  모양좋게 나눈다. 눈의 크 는 폭 1㎝, 이 0.5㎝ 정  한다

(5) 마무리 

㉮ 쇠 손 마무리 

     쇠 손으  르고 나무 손으  눌러 고르고 쇠 손으  마무리한다. 

㉯ 나무 손 마무리 

    쇠 손으  르고 나무 손으  고르고 마무리한다 

㉰ 솔  마무리 

     쇠 손으  르고 나무 손으  고르고 마른 솔  마무리한다. 이 경 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  않

 한다. 

㉱ 색 모르타르 름 마무리 

   에 르는 경 에 통 시멘트, 착색 시멘트  색 시멘트의 양은 마이트 플라스터, 안  등(골재를 

제 한다.)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  한다. 재 름 는 통 모르타르의 경  같게 하고,  위에 5

㎜ 이상으  한다. 

㉲ 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

a. 미리 견 품을 제출하여  마무리 정  함  공사감 의 승인을 는다. 

b. 재 름 는 통 모르타르의 경  같게 하고,  위에 두  약 6㎜ 이상으  른 다음,  정 에 

따라 손, 쇠빗, 솔 등의  얼 이 없  어내서 마무리한다. 

㉳ 타 거친면 마무리 

     재  또는  합 재 를 섞어 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  6～8㎜  르고, 미리 제출된 견 름과 

같이 손으  거나 모양을 만들고, 다시  면을 손 등으  눌러 거친면으  마무리한다. 눌러 른 다음, 

합성수  등으  마무리 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. 

㉴ 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

   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 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  또는  다 고 다시 잣  나무 손으  고른 다

음, 물이 빠 는 정 를 아 계 손 또는 쇠 손으  문 러 마무리한다. 

㉵ 콘크리트 면․천장면 제물마무리 

a. 콘크리트 천장  내․ 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 , 라인  등으 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  

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  홈 등의 결합 위는 착성이 양호한 재  등으  메 다. 

b. 러  을 사 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 의 무 계 재 를 콘크리트면에 몇 

회 걸쳐 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  한다. 

4.3.4 시공 차 

가. 시멘트 모르타르의 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, 수   수평 평활 에 한 허 차는 3m당 ±3㎜  한다. 

5. 쌓 (석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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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 일 사항

가. 비탈면의 안정과 호를 위한 쌓 (석축)에 하여 적 한다.

나. 석축의 전면 는 멧쌓 에서 1:0.3, 찰쌓 에서는 1:0.2 이상을 표 으  한다.

다. 석축 초의 이는 시공 역의 결심 다 어야 하며 최소 70㎝ 이상으  한다. 

라. 쌓  작업에 사 되는 모든 석재는 KS F 2530의 해당 건에 합치하거나 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, 열, 마모, 

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족함이 없어야 한다.

마. 조물 뒷채  재 는 경 인 15㎝이하의 잡석이나 자갈  빈틈없이 채 야 한다. 

. 견치    쌓 를 칙으  한다.

사. 야면석 쌓 , 호  쌓   잡석쌓 는 모두 마 리 쌓 를 해야 한다. 

5.2 멧쌓

에 해 충  견디  접촉전면(합단), 끝고임 , 고임 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고임 을 고여 큰

을 고정시켜  공간을 잔  채 고 넓은 큰 을 골라 끝고임  하고 다시  공간을 잔  채 야 한다. 

5.3 찰쌓

가. 뒷채 은 콘크리트를 채  전에 물을 뿌  적셔야 한다. 

나. 콘크리트를 채 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 위에 콘크리트를 채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고 콘크리트를 

채 야 한다. 

다. 하 에 1.2m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.

라. 면  공사시 에 정한 가 없을 때에는 2㎡에 1개의 비율  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마. 면  공사시 에 정한 가 없을 때에는 신축이음은 폭 1㎝이하인 선 이며, 간격 20m를 표 으  하여 설치한다. 

6. 석재, 타일 임

6.1 재

6.1.1 석재

가.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 을 가  것으 , 열․마모   등의 결함이 없고,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족함이 

없어야 한다.

나. 석재의 종류, 격, 색상, 마무리 정  등은 설계 에 따르되, 색 , 결무늬, 가공모양, 마무리정   물리적 성 이 

다른 것을 사 해서는 안된다.  

6.1.2 타일

가. 견 을 공사감 에게 제출하고 승인 아야 한다.

나. 고름  모르타르의 합은 1:3( 적비), 임  모르타르의 합은 1:2( 적비)  한다.

다. 눈  모르타르의 합은 1:1( 적비)  하고 눈폭 3㎜이하의 경 에는 시멘트를 사 하여 시멘트, 색사, 안 , 

혼화제의 사 은 공사감 의 시에 따른다.

6.2 시공

6.2.1 임

가. 임에 사 하는 뒷채  모르타르, 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  채 다.

나. 산석치장 쌓 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일한 크 의 을 사 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, 접촉 위의 간격은 1

0～25㎜를 표 으  한다.

다. 가공석을 사 하여 성쌓 를 할 경 에는 찰쌓 라 할 라  멧쌓 의 효과를 내  위하여, 을 사각형으  다듬어서 

맞 면의 간격이 최소가 되  이를 맞추어 쌓는다.

라. 판석 임은 설계 면을 으  나누  설치 공작 를 작성, 공사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은 후 가공, 설치, 

시공한다.

6.2.2 타일 임

가. 이  탕은 평탄하게 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 를 한다.

나. 타일 이 는 특  명시하  않는 한 압착공 을 적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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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임몰탈의 두 는 타일두 의 1/2 이상으 하고, 5～7㎜ 정 를 표 으  하여 임 탕에 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

다. 

라. 타일의 1회 임면적은 경화속   작업성을 고 하여 1㎡  하고 임시간은 15  이내  한다.

마. 타일을 한장씩 이고 드시 나무망치 등으  두들겨 타일이 임몰탈 안에 혀 눈 위에 몰탈이 타일두 의 1/3 

이상 라  한다.

. 타일 이 가 끝나면 양한 뒤 타일면을 끗이 닦아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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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장 경포장

1. 일 사항

산책 , , 공 , 자전거  등의 포장  장, 장, 주차장 등의 포장에 공사에 적 한다. 

1.1 참조 격

1.3.1 한 산업 격(KS) 

KS F 2526 콘크리트  골재 

KS F 2528 비포장  골재 재  

KS F 2302 의 입 시험  

KS F 2303 의 액성한계 시험  

KS F 2304 의 소성한계 시험  

KS F 2306 의 함수량 시험  

KS F 2310 의 평판재하 시험  

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 에 의한 의 단위 량 시험  

KS F 2312 의 다  시험  

KS F 2320 노상토 비 시험  

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 

KS F 2503 은골재의 비   수율 시험  

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 

KS F 2508 스엔젤 스 시험 에 의한 은골재의 마모시험  

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(0.08㎜체를 통과하는)시험  

KS F 2525  순  

1.2 포장의 표면 수 

1.2.1 포장의 표면 수 는 특  정하  않는 한 다음을 적 한다.

가. , 행자 , 자전거  : 1.5 ～ 2.0% 

나. 장 : 0.5 ～ 1.0% 

1.3 제출물

가. 시공 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.

나. 정된 종류, 색상,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일하게 제작된 견 을 제출하여야 하며, 입된 자재가 견 과 일하여

야 한다. 

다. 시험성적서를 시험  후 (의 시험의 경  시험결과를 통 은 날 터)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. 

1.4 재

1.4.1 조 층

가. 조 층재 는 견고하고 내 적인 순 , 자갈, 모래, 슬래  타 공사감 이 승인한 재  또는 이들의 혼합물  

점토 , 실트(Silt), 유 순물, 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, 최 입경 50㎜이하  한다.

나. 재 의 형은 비 적 일한 형상을 가 고 있어야 한다.

다. 조 층은 노상면 또는 상 층 위에 아야 한다.

1.4.2 층

가. 층  골재는 53㎜체를 모두 통과하는 단입 의 순 을 사 하며, 점토, 유 순물, 먼 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

는 안된다.

2. 조경콘크리트 포장

2.1.1  다   조 층 포설

을 다  뒤  위에 조 층을 포설하여 KS F2312에 따른 최 가 점성토의 경  85%, 비점성토의 경  90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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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이 되  실하게 다 고 양호한 상태  유 하여야 한다.

2.1.2 콘크리트 치

가. 콘크리트를 인 으  비빌 경 에는 마른비빔, 물비빔으  각각 4회 이상 죽하여 죽된 콘크리트가 등하게 될 때

 충  비 다.

나. 콘크리트는 재 의 리나 손실이 없  비비 한 뒤에 시 하여 치고 충  다 다.

다. 콘크리트 치 가 1시간 이상 연되거나 비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경  이음  또는 손상 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.

라. 한 역안에서의 콘크리트 치 는 역이 될 때  연속해서 쳐야하고, 득이한 경 에는 눈 위에 마감하며, 

30  이상 작업이 연 될 경 에는 시공  눈이음을 설치한다.

2.1.3 강  접철망 설치

가. 하  콘크리트를 고  위에 철망을 놓은 뒤 나머  상층 콘크리트를 치되, 하층 콘크리트 치 가 끝난 뒤 터 

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  30  이상이 경과해서는 안된다.

나. 포장의 전 두 를 펴 후 계적인 으  표면에서 면에 표시된 이  삽입하는 을 사 할 수 있다.

2.1.4 표면마무리

가. 평탄 마무리는 나무  등으  종횡 향의 철을 고르는 작업으  콘크리트 면이 낮아서 가 닿  않는 곳이 있

으면 콘크리트를 충하여 가 닿을때  마무리하여 시행한다. 이때 3m 선자를 어 5㎜ 이상의 철이 있어

서는 안된다.

나. 평탄 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 는 것을 다  시 거친면 마무리를 한다.

다. 거친면 마무리는 빗자 나 마  또는 솔(brush)을 이 하여 경계면에 각 향으  일하게 실시하며, 콘크리트면이 

너무 거친 상태가 되  않  콘크리트를 친 뒤 30 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라.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표면마무리는 평탄 마무리, 거친면 마무리의 순서  시행하며, 신축이음   경계석 없

이 마무리되는 경계 위는 50㎜ 폭으  손 마무리하여 둥 게 면접  한다.

마. 경사 의 마감은 평활하게 고른 뒤에 각재 등으  철을 만들어 미끄럼 처리를 한다.

2.1.5 양생

가. 양생은 가마니 또는 자 를 젹셔서 어야 하고, 는 작업  마무리 면이 상하  않  하여 적어  5일간은 

 두고 살수하여 항상 습윤상태  유 한다.

나. 양생 간은 일 적으  통 포틀랜드 cement를 사 했을 경  14일, 조강 포틀랜드 cement는 7일, 열 포틀랜드 

cement는 21일간을 표 으  한다.

2.1.6 눈설치

가. 팽창 눈은 절단 (cutter)를 사 하여 눈 폭이 10㎜가 되  노면에 수 이며 일 선으  슬래브를 전  절단한 

뒤에 채 재를 채 고 실링재를 주입한다. 이때 눈재의 주입 이는 포장 슬래브의 표면 다 3㎜정  낮게 한다.

나. 수축 눈은 절단 를 사 하여 눈 폭이 3㎜가 되  슬래브 두 의 1/2 이  절단하여 마감하고, 채 재 또는 

눈재는 주입하  않는다.

다. 가 수축 눈의 간격은 6m  한다.

라. 세 눈의 간격은 3.25～4.5m  한다.

3. 조립블 문양포장

3.1.1 재

가. 차  콘크리트 인터 킹블 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 산업 격표시품 또는 등 이상의 제품으  한

다.

나. 포장  점토블 은 점토, 혈암 또는 타 점토재 를 주  하여 KS L 4201에 해 훈 , 성형, 건조, 소성시킨 한

산업 격표시품 또는 등 이상의 제품으  한다. 

다. 시각장애인  유 블 은 의 언 이 없는 경  블 의 격은 가  199㎜, 세  99㎜ 높이 60㎜의 I형 블 을 사

하며, 블 의 품 은 KS F 4419 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

3.1.2 시공

가. 포장  블 의 설치 시 다  후 설계 에 명시된 두 가 되 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, 블 을  후 가는 모래를 

표면에 살포하고 비등으  눈 안에 쓸어 넣어 눈 틈을 채 고 여 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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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가 끝난 후 드시 평면  닥이 고를 때  다 다. 

다. 점토블럭의 시공 시 종단 에는 마무리 처리를 필  장으  패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.

라. 경사 에 설치하는 점토블럭의 경  닥 충  모래가 슬라이딩되어 모래 유실  의 파손이 되  않  를 

설치한 뒤 수 를 설치하여야 하며, 수 에는 모래의 유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 하여야 한다.

4. 자갈(콩자갈)포장

4.1.1 재

콩자갈은 마모에 잘 견디는 자연 의 감을 가  것이어야 하며 산  공장에서 세척하여 건조된 름 5-8㎜의 것

을 사 한다.

4.1.2 시공

가. 콘크리트층 표면을 수가 이하  를 두어 시공하며, 수축  팽창을 고 하여 일정한 간격으  수축 눈 작업

을 한다.

나. 수축 눈의 간격 5m x 5m를 으  한다.

4.1.3 자갈 포장재 타설

가. 몰탈과 혼합하여 포설할 경  상 면이 평탄하게 하며 전  경화되  전 씻어내 를 하여 노출되는 면이 자연스럽

 시공한다. 

5. (화강토) 경화포장

5.1.1 일 사항

가. 산책 , , 공 , 자전거  등의 포장  장, 장, 주차장 등의  경화포장공사에 적 한다.

나. 점토량이 많거나 유 토는 사 하  말아야 하며 풍화가 낮은 화강암  풍화토인 양 의 토양을 사 한다. 

5.1.2 시공

가. 포설하  전에 층이 연약하거나 수  인하여 하자 생이 되는 위는 공사감 의 시에 따라 강 처리해

야 한다. 

나. 전압 시 포설의 두 는 30%의 전압을 음으  설계 두 (주어  포장두 )에 30%를 가한 두 (15㎝시 19.5㎝의 

두 ) 일하게 포설해야 한다.

다. 포설 시 잔 이나 잔 이가 위 면에 르  않게 하  위하여 를 이 하여 표면을 곱게 고  골라야 한다. 

라. 재 를 일하게 포설하여 러 다 으  최 건조  90%이상의 다 이 되어야 한다.

마. 다 은 혼합 후 2～3시간 이내에 되  한다.

6. 석재  타일포장

6.1.1 재

가. 포장  석재는 KS F 2530에 정된  이상이어야 하며, 내 적이고 이 없는 석재  가공, 제작된 것으  한다.

나. 타일은 이나 리층, 갈라 , 어  등이 없는 한 산업 격표시품 또는 등 이상의 제품으  한다. 

6.1.2 콘크리트 타설

가.  다  후 콘크리트포장에 하여 정 두 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정두  라 탕

면을 만든다.

나. 고름모르타르 탕 위에 임모르타르를 펴고 틀에 따라 판석을 고 모르타르가 잘 착되  나무망치  두들

겨 넣고 수평되게 한 후 판석 사이에 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  넣어 마무리한다.

6.1.3 타일 이

가. 탕면 청소  물 축임 후 임모르타르를 펴고 에 따라 타일을 여 임모르타르가 어나  정  고무망치  

가 게 두들겨 눈이 르고 수평되게 여나간다.

7. 합성수 포장

7.1.1 시공

가. 표층과의 접착성을 최 화하  위해 초 콘크리트층은 가능한 ±2㎜정 의 철을 가  거친 면 마무리 상태가 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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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 

나. 수축 눈(Expansion Joint) 의 간격은 5m×5m를 으  한다.

다. 수 인   경화재 취 장소에는 비닐을 아 닥이 염되  않  한다.

7.1.2 시공순서

가. 형틀작업-유연한 고무재 를 콘크리트면에 드, 또는 못 를 하여 전  고정시킨다. 

나. 프라이머(primer) 포

수   이물 이 전  제거된 러(Fiber roller)를 사 하여 표면에 고르게 포 한다.

다.  자연석콩자갈 (칼라세라믹) 포장재 제조 재 혼합

(1) 믹서 에 골재를 넣고 수  인 에 경화제를 섞은 혼합물을 투입한 후 믹서 를 가 시켜 약 2～3  가량 혼합

한다.

(2) 수 인  골재가 충  혼합되  않을 경  시공 후 골재의 이탈 현상이 생하므  특  유의하여야 한다.

라. 포설  미장작업

(1)  T형 가래 등으  일단 펼침을 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 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. 

(2) 포장면적이 넓을 경 ( 일색의 포장면적 ) 계식 자 /다  피닛서를 사 한다.

(3) 된 골재 혼합물은 20～25 내에 미장을 해야 한다. 

마. 양생

(1) 양생시간 안 비닐이나 얇은 천막으  어 탑코팅(Top Coating)시 먼 나 타 염물 터 표면을 호하고 

통풍이 잘되  하여 습  생성을 한다. 

(2) 표면 에 따른 양생시간[표7]

 

(℃) 양생시간(hr) (℃) 양생시간(hr)

5

10

15

20

26

22

18

12

25

30

35

40

8

6

4

2

. 탑코팅 (Top Coating) 작업 

(1) 표층의 표면강 를 가시키  위해 양생 후 무첨가제 순수 액상 경화제를 혼합한 코팅제 서 1차 0.3㎏/㎡으  

표면을 포한 뒤 2차에 걸쳐 실사한다.

사. 표층골재의 이탈 

(1) 이탈된 골재를 전  제거한다. 

(2) 일한 색상의 신 소재를 수 인  혼합하여 1차 2/3정  채 고 경화시킨다. 

(3) 나머  1/3은 가능한 좀  세 한 입자의 골재를 사 , 채 고 탑코팅 후 경화시킨다. 

아. 표층 화현상

    플라스틱과 같은 약간 거친 솔  물청소하고 표면을 전 건조시킨 후 탑코팅한다.

8.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

8.1.1 재

가.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의한 침입  60～100의 포장  석유아스팔트를 사 한다.

나. 은 골재 최 치수 19㎜, 공 률 8% 이상으  하여 설계 강 가 180㎏f/㎠이상이어야 한다. 

다.  색소는 시공 후 탈색 또는 강 의 저하가 없으며 물리적으 나 환경적으 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 하여야 한다. 

8.1.2 포설

가. 포설은  하층표면이 젖어 있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, 비가  경 에는 시 작업을 단하고 공사감 의 시에 따

라야 한다. 

나.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  주 의 토사유입으 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  않  설치

하여야 한다.

9. 다

가. 산책 , , 공 , 자전거  등의 포장  장, 장, 주차장 등의 다  포장공사에 적 한다.

나. 화강토는 화강암이 풍화한 것으  No.4체(4.76㎜)를 통과하는 입 를 가  골재가 고  함유되어 다   수가 이

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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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석회나 시멘트 등  첨가제는  설계 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. 

라. 암거, 측  등의 필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과 한 다 으  투수층이 형성되  않  한다. 

10. 잔디블  포장

10.1.1  다

가. 포장 간 내 토공마감면을 주 경계블  계획고 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표면 수 경사가 형성되  조정하여야 한

다.

나. 다 상 에 스펀 가 생할 경  환토 또는 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 하여야 한다. 

10.1.2 잔디  초 식물 식재

가. 식재 멍에 80%  사 양토를 채 고 식재 후 모래  충 하여 식물뿌리 이 블 의 표면이하에 위치하  한

다.

11. 고무블  

가. 고무블 은 충격 수재  내마모성 표면재를 조합하거나 또는 일재 를 이 으  조 하게 하고 내마모성 표면재를 

상  하여 하나의 재 를 성시켜 공장 성형한 것으  KS M 6951에서 정하는 품 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색소는 설계서에 정된 색상으  하되, 사 품 에 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 의 저하가 없으며 물리적으

나 환경적으  문제가 없어야 한다.

12. 모래

가. 모래는 최 입경 1～3㎜정 의 은 모래  먼 , 점토, 타 순물이나 이물 이 없어야 하며, 다모래를 사 할 경

 조개 을 함유해서는 안된다.

나. 모래  하  을 맹암거 설치 향으  2% 경사 게 고른다.

13. 경계블

13.1.1 재

가. 콘크리트경계블 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. 

나. 화강석 경계블 은 KS F 2530에서 정하는 석재  이상의 경계블 으  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. 

13.1.2 시공

가. 곡선 위는 시공시 설계 면에 따라 선형이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.

나. 서  다른 재 의 연결 에서는 재 의 뒤섞임이 생  않  높이를 조절한다. 

다. 경계블 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 하여야 하며, 눈모르타르의 강 가 충  확 된 후 뒷채 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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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장 식재

1. 일 사항

1.1 일 사항

1.1.1 적 위

가. 공 , 녹  등의 공간과 조물과 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 한다. 

나. 식물재 의 식재  잔디류를 제 한 피류  초화류의 식재  수목의 이식, 식재 후 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. 

1.1.2 선행조건

가.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활  시행될 수 있

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하며, 특  건축, 토목공사 등 타 공사  되는 경 에는 시공일정과 식재 의 사

전 정비 건 등 사항에 해 계자  공사감 과 충  협의한다. 

나. 식재  토양은 수성과 통 성이 좋은 입단 조 서 일정 량  토양입자 50% , 수  25%, 공  25%의 성비를 

표 으  한다. 

다.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공사감  입회 하에 결정한다.

라. 하수위가 높은 곳이나 량  인공  등에서는 심토층 수시설을 설치하고, 평탄한 역 에서  하수위가 

높은 곳은 화 수시설을 설치한다.

마. 물이 고이  않게 식재면을 고르고 은 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 을 제거한다.

. 마 딩은 상  언저리가 둥 게 처리하고 평  경사 30%이하의 만한 릉을 이 어 자연스러  형상이 되  한

다.

사. 건축물 주위에 마 딩 시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름을 고 하여 수가 건물 하  역류하  않  유의한다. 

1.1.3 제출물

가. 식물재 의 입 시에는 산 , 격, 수량 등 사항이 명시된 자재수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 

나. 타 자재의 견  또는 제품 카탈 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1.4 존식생 호

가. 공사시 서에 명시되  않은 경 에는 가 적 존식생을 존시키는 것을 칙으  하며 공사  인한 주 환경과 자

연생태계의 훼손  염을 최소화 하  한다. 

1.1.5 식재시

가. 춘 는 3  20일에서 5 25일, 추 는 9  25일에서 11  20일을 칙으  한다. 다만 득이하여 활착이 어  

적 에 식재할 경 에는 이에 따른 호 등 특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

1.1.6 식물의 고사 수

가. 일상적으  수  가 의 약 2/3이상이 고사하는 경 에 고사목으  판정한다.

나. 고사여 는 공사감 과 수 인이 함 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.

2. 수목이식

수목의 취 에 해 적 한다.

2.1 재

2.1.1 뿌리    호, 결속재 

가. 뿌리  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 목을 2등 하여 사 한다 

나. 뿌리  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 목을 사 한다

다. 뿌리  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 마 를 사 하되, 1회에 한해 재사 할 수 있다

라. 뿌리    호를 위한 마 는 황마 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 한다 

마. 결속재

(1) 황마끈은 황마  만든 경 6㎜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 한다

(2) 고무 드는 폐튜브를 폭 30㎜  절단한 것이나 시판  고무 드를 사 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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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뿌리 림  착 시 사 되는 팀 는 경 10㎝ 이상의 형강 을 사 한다 

2.1.2 생장조절재 등

가. 절단 위는 상처 유합제를 포한다 

나. 수목의 활 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

(1) 근촉 제: 톤, IBA, 홀멕스콘 등

(2) 산억제제: 크라 드 카 , 리너, 트푸르트 등

2.2 시공

2.2.1 뿌리 림

가. 이식하  1～3년전 실시한다.

나. 뿌리 림은 수종  이식시 를 충  고 하여 일 의 큰 뿌리는 절단하  않  하며 적절한 폭으  형성층  

둥 게 다듬어야 한다.

다. 뿌리 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 치 , 엽정리 등을 하고 필 한 경 에 가 주를 설치한다. 

2.2.2 취

가. 뿌리 의 크 는 아래의 식으  산출하며, 의 이는 세근의 가 현저  감소된 위  한다. 

(1) 뿌리  경 = 24 + (N - 3) × d 

(2) N : 근 경 

(3) d : 상수 4(낙엽수를 털어서 릴 때는 5)

나. 계에 의해 취 수목이 손상되  않  주의한다.

다. 뿌리 의 둘 는 형으 , 측 은 수 으 , 저면은 둥 게 다듬는다

라. 뿌리 은 이 서  않  결속재  잘 고정시켜 뜨  한다. 

마. 형이 형되  않는 위 내에서 엽을 정 하고, 필 한 경  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산억제  

에 이 되  한다. 

. 에 장을  않  무리가 가  않는 위 내에서 가 를 새끼,  등으  잡아맨다.

2.2.3 전 ․전정

가. 하  형을 유 하  위해 전 , 전정 (고유수종 유 )

나. 과 한 정 는 수세를 약화시키므  주의

2.2.4 수목

가.  수형  뿌리 이 손상되  않  조치․시행한다.

(1) 충재 사

(2) 이 적재 

(3) 수목 량 비 충 한 량의 장비사

나. 과다 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생하  않  조치한다.

(1) 거적, 시트 

다. 가 는 간편하게 결 한다.

3. 수목식재

3.1 재

3.1.1 식물재

가. 식물재 의 호칭은 리말 명을 사 하되 필 한 경  학명을 명 한다.

나. 검사는 재 에서의 사전검사  정장소 입 후 검사  하여 시행한다. 

다. 사전 검사에 합격해  취, , 포장 등의 취 이 나쁘거나 취 후 장 간이 경과한 것은 정장소 검사에서 합격

품으  인정하  아니한다.

3.1.2 농약, 비 , 토양개량제, 식물생장조절제

가. 사  전에 견 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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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농림 의 제조공정과 농림 장 의 등 을 은 것

다. 품 을 유 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에 넣어져 있는 것으  성 , 량 등이 명 되어야 한다. 

라. 전 숙되어 제조된 제품으  농림  비 공정 격(농촌 청고시제2004-19호)  산물 비 의 속 겨  톱

퇴비 을 하여 아래 치를 합되어야 한다. 

(1) 유 물 함량 30%이상 

(2) 유 물  소의 비 70이하

(3) 수 함량 : 45%이하 

3.1.3 주

가. 피통나무, 각목, 나무 또는 특  고안된 재  한다.

나. 피통나무 주 

(1) 피통나무 주목은 목을 피하여 말 가 45㎜가 되어야 하며, 단면 앙을 연결하는 선이 목 으  나

가  않아야 하고, 한쪽 끝을 때  쉽  뾰족하게 한다. 

(2) 삼각 주목의 연결은 각재  한다. 

다. 나무 주

(1) 나무는 2년생 이상으  경 50㎜를 으  하되, 강 가 뛰어나고 썩거나 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. 

라. 철제 주

(1) 주각(脚)은 일 조  탄소강 에 표면 식을 처리를 한 것을 사 한다. 

(2) 체결 위는 수목의 실제 름에 맞춰 임의  조정․결착할 수 있어야 하며, 체결 위의 수목 견 은 연한 재

을 사 하고, 견 하는 수목의 피에 상처를 주  않는 것이어야 한다. 

3.1.4 수목재

가. 정된 격에 합당한 것으 서 육이 양호하고 엽이 치 하며, 수종  고유의 수형을 유 하여야 한다. 

나. 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 하여야 한다. 다만, 충해의 감염정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

가 없는 경 에는 적절한 제조치를 전제  채택할 수 있다.

다. 농장에서 활착이 이하 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전한 단근작업과 뿌리 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달한 재 품

이어야 한다. 

라. 득이 자연산 취품을 사 하는 경 에는 양호한 근 를 갖추고 수형, 엽 등이 표 이상으  량하며, 설계 서에 

의해 정된 의 크 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 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.

마. 수목재 는 수종  성상에 따라 철저  검사하며, 수목재  측정을 위한 은 다음과 같으며, 공사감 이 엽 등

의 제거를 시할 경 에는 제거전의 격을 확인 할 수 있  사  등으  촬 하여 제출한다. 

. 수목 격의 허 차는 수종  ±10%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주자가 정하는 에 따른다.  이 경 에  -10%이내의 

수량은 전체수량의 20%이상을 어나서는 안된다. 

사. 수목검수를 위한 격

(1) 가 수

㉮ 하고는 행에 장을 주  않는 위 내에 있어야 한다

㉯ 편 되  않아야 한다.

(2) 침엽수

㉮ 가 곧고 가 가 고  달하여 형 잡  것으  신초  나무표피가 손상되  않고, 가 는 잘 육된 것

㉯ 4m이하의 수목의 경  편 되  않아야 한다.

㉰ 쌍간의 경  각 수간의 고 경 합의 70%가 당해 수목의 최  고 경 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작을 때

는 최  고 경을 채택한다.

3.2 시공

3.2.1 식재 이의 착

가. 식재 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.

나. 식재 이의 크 는  크 의 1.5  이상으  하고 이는 의 이(높이)  이 닥에 게 되는 , 퇴비 등

의 높이를 고 하여 적절한 이를 확 한다. 

3.2.2 식재

가. 비는 숙된 유 비 를 식재 이 닥에 넣어 수목을 앉 며, 을 채  때에  유  비 를 혼합하여 넣는

다            

※ 유  비 의 량[표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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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유 거름(㎏/주) 비           고

키큰나무

  H 1m 미만  2

나무 타리  키큰나무

: 키작은 나무 적

  H 1.0～2.5m  4

  H 2.6～3.5m  6

  H 3.6m～5.0m 12

  H 5.1m～6.0m 20

키 작 은 나 무  1
나무 타리, 모아심

: 량의 1/4 적   (0.25kg/주)

초   화   류 2kg/㎡

※ 생명정 사 [표9]

가슴높이 름(㎝) 름(㎝) 사 량(㎏)

4～7 5～9  5

8～11 10～14 10

12～14 15～19 15

15～18 20～24 30

19 이상 25 이상 50

나.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 하여 취 전 향을 고 하여 식재 이의 심에 수 으  식재한다. 이 때 의 

이 무너  않  주의한다. 

다. 식재 시에는 뿌리 을 감은 거적과 고무 , 비닐끈 등 해되  않는 결속재 는 전  제거한다. 단 이들의 제거  

뿌리  등에 심각한 손상이 상되는 경 에는 공사감 과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  

근 경 결속 은 제거하고 잔여재 가 표면에 노출되  않  말끔  정리하여야 한다. 

라. 잘게 순 양토  을 뿌리  높이의 1/2정  넣은 후, 수형을 살펴 수목의 향을 재조정하고, 다시 을 이의 3/4

정  추가해 넣은 후 잘 정 시킨다.

마. 수목 앉 가 끝나면 물을 식재 이에 충  넣고 각목이나 삽으  저어 이 뿌리 에 전  착되고  속의 

포가 제거되  한다. 

. 물이 전  수된 후에 나머  을 추가하여 이를 채 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 이의 주 을 정리한다. 

3.2.3 표면 수 

가. 녹 표면은 수가 이하  일정한 를 유 하여야 하며, 표면 수가 계획된 수시설  러가  한다.

나. 식재 역 쪽으  역 가 되어선 안되며, 타 역의 수가 유입되  않  한다

다. 필 시 잔디  등에 떼수  설치

3.2.4 주세

가. 주목과 수목을 결 하는 위에는 수간에 충재를 어 수목의 손상을 한다. 

나. 주목 세  은 다음과 같다.[표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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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형 시공

단각 주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 에 이 고 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. 

이각 주
 수목의 심으 터 양쪽으  일정 간격을 서 각목이나 말뚝을 이 30㎝정  고, 은나무를 

각목과 연결 못으  고정시킨 다음 가 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  묶는다. 

삼 이  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 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 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

삼각

(사각 주)

 각재나 피통나무를 이 하여 삼각이나 사각으  아 가 른 각재  주간을 결속한다. 주경사각

은 70°를 표 으  한다. 

연계형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나무 등의 가 막 를 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.

매몰형
 식재 이 하  뿌리 의 양쪽에 피통나무를 눕혀 단단  묻고 이를 주 하여 뿌리 을 철선 또

는 프  고정한다. 

당 형  충재를 감아 수피를 호하고  위에서 세 향으  철선을 당겨 표에 은 말뚝에 고정한다. 

3.2.5 양생

가. 수피의 손상이 되는 수목에 해서는 주간 또 주 의 일 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 하여 탈락하  않  감싸

주어야 한다. 

3.2.6 수

가. 식재 후에는 뿌리  전체에 스며들 정  충  수한다.

나. 수 시 는 , 일조, 습  등에 따라 다르나, 토양건조 상태에 따라 적절  실시하여야 하며 수 시간은 일 적으

 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음 실시한다. 

3.2.7 모양잡

가. 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.

나. 가 수의 경 에는 차 의 통행  전망에 장이 없  가 를 제거한다.

다. 가 의 제거는 잔가 터 자르고, 은 가 를 제거한 경 에는 유합제를 포하여 패를 한다. 

라. 생 타리, 목을 열식한 경 에는 공사감 의 시에 따라 사 을 촬 하여 형상과 격을 확인한 후 시된 높이  

전정한다. 

3.3 수목가식

3.3.1 시공일

가. 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가능한 경 에 공사감 의 승인을 득한 후 수목을 가식한다. 

나. 식재 적 에는 수목가식을 하여서는 안되며 득이한 경 에는 공사감 의 시에 따라 수시설  수목 양시설 

등 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

3.3.2 화 (플랜터)

가.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 한다.

나. 수 의 이 이 이한 토양으  객토한다. 

다. 식재 역의 토양 은 수 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수 에 연결시킨다.

라. 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 내의 토양이  러나  않  한다. 

3.4 적  수목식재

3.4.1 적 에 수목 식재

공사감 과 협의하여 뿌리 절단 위에 근 촉 제를 처리하여야 하며, 식재 후에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양제, 산

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호한다

가. 산억제제 사  : 크라 드 카 , 리너 등

(1) 적 에 심을 때 심은 후 1회 실시

(2) 액 석비율을 10%  잎, 전면에 뿌리 [표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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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격
 주   당      액   량  (ℓ)

상  키큰 나무 낙엽 키큰 나무

1.6～2.5m 이하

2.6～3.5m 이하

3.6～4.5m 이하

4.6m 이상

 0.06

 0.08

0.1

 0.14

 0.03

 0.05

 0.07

0.1

나. 근촉 제 사  : 아토닉, 톤 등

(1) 적  간  심은 날 터 10일 간격으  물주는 것을 칙으  하되 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한다.[표

12]

  
가슴높이 름

(㎝)

  름

(㎝)

물주 량

(ℓ)

액량

(cc)

키큰나무

3 이하 4 이하 8 1.6

4 ～ 5 5 ～ 6 21 4.2

6 ～ 9 7 ～ 12 66 13

10 ～ 12 13 ～ 15 180 36

13 ～ 15 16 ～ 20 384 76

16 이상 21 이상 609 121

키작은 나무 1.2 0.2

다. 필 시 해가림 시설  수 작업을 해 다.

3.5. 피  초화류 식재

3.5.1 피류  초화류는 래의 형태  성상을 유 하고 충해․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 하는 것으 써 일 적으

 다음의 건에 합하여야 한다. 

가. 정된 격에 맞아야 하고 

나. , 잎, 꽃눈의 달이 양호하며

다. 충의 피해가 없고 

라. 뿌리가 충실하여, 이 충  어 있어야 한다.

3.5.2 피  초화류의 격 

가. 포트(POT) : 포트란 식물의 재  서 이의 름으  표 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 써 초종에 따라 1

치 포트에서 12치 포트  사 되며 식재 전에 이 숴  않게 포트를 겨내야 한다. 

나. 얼 :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  아 가능한 엽아를 으  하며 다년생 식물  숙근류는 일 적으  얼수를 

식물단위  삼는  촉 으  칭되고 1 얼 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 효과를 고 하여  단위를 2-3

얼, 4-5 얼  식물에 따라 얼수의 을 달리 한다. 

3.5.3 품

가. 포트 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토가 어  않을 정  세근이 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 하여야 한다. 

나. 근의 경 에는 드시 당해 년 에 꽃을 피 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.

다. 야생화는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 한다.

라. 토심은 초장의 높이  잎, 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cm  한다. 

마. 가는 나무류  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정되  않은 경  15㎝(44주/㎡)를 표 으  한다.

. 성 식물은 식재후 주  장소를 나무 또는 정재  고정한다.

4. 인공  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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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1 일 사항

건축물 상, 조물 상  등에 시행하는 조경공사를 위한 인공 조성공사에 적 한다. 

4.2 식재 조성

4.2.1 일 토양

가. 수목식재에 필 한 토양심 를 확 한다 [표13]

종류 토양의 심 (㎝)

잔디, 초화류

소 목

목

천근성 목

심근성 목

30

45

60

90

150

나. 혼합토양인 경  혼합 이 설계 서에 제시되  않았을 경 에는 토양시험결과에 의한 혼합 을 공사감 에게 

제출하여 승인을 아야 한다. 

4.2.2 인공토양

가. 식물생육에 필 한 양 (N, P, K  Mg, Ca, Na 등의 미량 소)이 고  함유되어야 하며   타 유 순물이 포

함되  않아야 한다.

나. 수목의 생육과 가 가능하  입 가 조성되고 수성, 통 성이 수하고 수가 활하여야 한다. 

다. 인공토양은 품 을 하는 품 서  타 공사감 이 하는 자 를 제출하여 승인을 은 후 사 한다. 

4.2.3 시공

가. 공사착수 전 인공 에  조성된 플랜트 스는 내 의 곡과 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 을 제거하여 수 의 막

을 공사착수 전에 한다.

나. 각종 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  인하여 수막이 파 되  않  한다.

다. 식재층의 닥면은 수를 위해 1%이상의 를 갖  한다

라. 토양유실  인한 수  막 을 하  위하여 토목섬유 등을  설치한 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30㎝ 정  겹쳐

 시공하며 특  측  높이의 1/2이상 높이  치켜  토양유실을 차단한다. 

마. 인공토양은 시공 시 생을 억제하  위하여 일정량의 수 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. 

4.3 상조경

가. 육성토양의 물리․화학적 조건[표14]

항목 성능 비고

육성토양

비 0.4～0.7 최 함습시 0.8～0.9

유효수 율 0.12㎥/㎡

투수계수 10-3m/S

PH(토양 응) 5.5～7.0

EC(전 전 ) 0.2～1.0ms 염류농 의 표

CEC(양이  환 량) 20～6me/100g 토양의 비 평가

공 률 약50% 통 성,통수성평가

유
C/N비 10～12정

비율 3～5%

나. 인공토양 포설후  설치된 수시설이 훼손되  않  유의한다.

4.4 실내조경

가. 실측 또는 설계서(건축, 조명 등)를 참고하여 입식물의 생육에 적절한 를 확 한다

나. 식재 역의 계절  실내 를 실측 또는 측하여 이에 합하는 식물재 를 입하거나 각 입식물의 적정생육

를 확 하  하며 특  최저, 최고   일 차 등 생육한계 에 유의한다. 

다. 입식물의 수 를 참고하여 표면 수, 점적 수, 저면 수, 이 수 등 적절한 수 을 채택하며, 뿌리에 

물이 고이  않  수층을 조성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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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입식물은 최종적으  개체미, 식미를 고 하여 식재위치  향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 

마. 공후에는 시공자는 주자에게 리 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
4.5 면녹화

4.5.1 수종

가. 자 등 수종 : 담쟁이 , 미 담 이, 송악, 헤 라류, 마삭 , 사철, 능소화 

나. 조등 수종 : 포 나무, 등나무, 노 , 인 , 칡나무, 미자 으름  등

다. 성식물 : 개나리, 참싸리, 황매화 등

4.5.2 등 조재

가. 목재 격자틀은 두 10～30㎝내 의 것을 40㎝간격으  설치한다

나. 철망형의 이어메쉬는 10～30㎝간격의 것으  녹 처리가 된 제품을 사 한다.

다. 네트형은 40㎝간격으 서 이어 프, 턴 클 등을 이 하여 물망이나 선형으  에 설치한다.

라. 조재 설치 시 면에 간격을 두어 식물이 감고 라갈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 한다. 

5. 잔디

5.1. 잔디식재

5.1.1 재

가. 잔디뗏장

(1) 일 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 잔디 서 격은  정이 정이 없는 한 가  30㎝, 세  30㎝, 두  3㎝의 것

을 으  한다. 형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 형 잔디를 재 한 것으 서 잔디수확 (Sod Cutter)  떼어내어 

형태  말은 잔디  격은 1㎡이상의 것을 사 한다. 

(2) 잔디는 잡초가 없고 품 이 일하여야 한다.

5.1.2 시공

가. 식재 조성

(1) 식재 을 토심 20㎝  경 한 후 어리를 잘게 수고 , 잡초 등 순물을 제거한다.

나. 잔디식재

(1) 일 잔디는 전체 면에 틈새없이 이거나 1～2㎝ 간격으  서  어 나게 인 후 모래나 사 양토를 살포하고 

다시 러나 인 으  다  후 충  수한다.

(2) 떼식재는 건물,   경사면에 평행이 되  을 띄 서  두 만큼 고랑을 판 뒤 1매 크   가

에 이어 심고, 고랑에서 파낸 을 잔디면과 식재면 사이에 고르게 펴고 넉가래 등으  전압한 뒤 물을 뿌  러 

넘치  않게 한다. 

(3) 잔디의 피 율은 평때 이 의 경  100%, 떼 이 의 경  50%  한다.

(4) 비탈면에 잔디를 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  잔디가 이  않  고정한다. 

5.2. 잔디파종

5.2.1 파종

가. 파종시 는 난 형 잔디는 5 경, 한 형 잔디는 9～10  또는 3～4 경을 으  하되 종의 특성을 고 하며, 공  

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나. 잡초의 생이 되는 곳은 상 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간 경과하여야 한다. 

다. 파종 는 인  또는 경  이 20㎝이상 드럽게 간다. 

라. 비 를 뿌리고 을 곱게 수고 고른 후 러  가 게 다 다.

마. 파종량의 을 모래  섞어 종으  파종하고 나머  을 모래  섞어 횡으  파종한다. 

.  파종후 러  가 게 눌러서 종자가 속에  한다. 

사. 파종 가 충  젖  수하되 이 러내리  않을 정  물을 뿌 야 한다. 

아. 폴리에틸 필름(두  0.03㎜)이나 , 황마천, 차 막 등으  피 하고 람에 날리  않  고정한다. 

자. 종자가 아하면 상태를 주시하여 자라거나 고 장애를 을 가 있으면 시 폴리에틸  필름을 제거한다.

차. 아후 2개  경과시 터 시비를 하되 생육 간  2～3개  간격으  시비한다. 

카. 파종 후 20일 이내에 아되  않거나 전면에 고  아되  않고 일 만 아하는 경 에는 처음과 일한 공 으  

재파종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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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비탈면 녹화

6.1. 일 사항

6.1.1 적 위

가. 인공적으  축조, 또는 절취  성토된 비탈면과 물이나 에 의한 침식으  이 어  자연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의 

녹화공사를 위한 생육 조성공사에 적 한다. 

나. 상 를 조형적으  조성하거나, 식물 락이 속적으 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  경 의 전을 모하  

위한 시공을 포함한다. 

6.1.2 제출물

가. 비탈면녹화공사에 사 하는 종자는 공인된 연 의 아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. 

6.2. 비탈면 생육  조성

6.2.1 생육 조성, 조재

가. 합성수 제품은 내 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 야하며, 형  탈색이 안되고 자연미가 나  제작되어야 한다.

나. 침식 망은 식될 수 있는 천연재  습, 효과가 있고 종자 아에 유해되는 물 이나 충해가 묻어있  않

아야 한다.

다. 격자틀  블 제품은 접합 가 일체식으 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, 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 이를 확

해야 한다. 

6.2.2 시공

가. 면정리  고르

(1) 면과 유리되어 러내리거나, 소단 에 퇴적된 토사  얕게 거나 걸친  등을 제거한다.

(2) 비탈면 상, 하단 는 주  자연경 과의 조화, 결  침식의 를 위하여 각을 피해 자연스러  형태  마무

리한다.

나. 암 의 면정리  고르

(1) 주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가 가능하게 하  위하여 곡있는 암 을 조성한다.

(2) 절취, 파 등에 의한 거친 , 뜬  등을 제거한다. (단,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 한다.)

다. 비탈면 수공사

(1) 비탈면 어 수 , 소단 수 , 종 수 , 비탈면 수 , 암거, 유공 , 수판설치 등의 수시설을 설계서 또

는 공사감 의 시에 따라 설치한다. 

라. 비탈면 녹화 초

(1) 비탈면 심

㉮ 비탈면에 생육 재의 안정된 착을 모하  위해 말뚝, 철근 등의 비탈심을 3～4개/㎡ 정  비탈면에 연

향으  충  이 아야 한다. 

(2) 비탈면 침식 망 

㉮ 비탈면의 표면침식  종자유실 를 통해, 아 촉 과 활착이 되  시공한다. 

(3) 격자틀 이

㉮ 소형의 수 를 격자상으  획하여 표수를 산 수함으 써 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전 채 된 표토 

 생육 재를 채  녹화되  시공한다. 

(4) 낙석 망

㉮ 비탈면에 안정한 암 나  등이 낙석이 되어  비탈면과 망사이  미끄러  하거나, 뜬 을 눌러주어 

식물의 생육 이 전되  시공한다. 

(5) 녹화블  쌓

㉮ 내 에 표토나 생육 재를 채 면서 비탈면에 일체식으  쌓아 녹화되  시공한다. 

(6) 편책

㉮ 비탈면소단  등에 수목의 활한 생육이 가능하 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 생육 재  자연토양단

면을 재현하여 녹화되  설치한다. 

(7) 콘크리트 

㉮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채 이를 충  확 하여 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감소, 은폐되  시공한다. 

(8) 비탈면 호 조경

㉮ 식재공을 하  위해서 충 한 이의 식혈을 확 하고, 양 의 생육 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모

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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㉯ 망태시공 시는 조적인 면을 고 하여 20㎡당 1개소 이상의 식생상을 설치한다.

6.3. 비탈면 녹화

6.3.1 재

가. 초 류 종자  향토초종은 아율 30%이상, 순량률 80%이상이어야 한다. 

나. 목 류 종자는 아율 20%이상, 순량률 50%이상이어야 한다.

다. 차폐 수 공에 사 되는 수목은 목성으 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  한다. 

라. 식생혈공 공사시 수목을 사 할 때에는 2년이상 강건 육묘된 것을 사 한다. 

6.3.2 시공

가. 잔디식재

(1) 앞의 내  ‘제5장 식재 5.1.잔디식재’를 따른다. 

나. 씨앗뿜어 이 (seed spray) 

(1)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.

(2) 파종면이 건조한 경 에는 종자의 아를 촉 하고 사물의 침투를 이하게 하  위하여 1～3ℓ/㎡의 물을 미리 

살포한다. 

(3) 씨앗 뿜어 이 는 1㎡당 소 되는 자재(초 류의 종자, 합비 , 펄프 또는 화이 (fiber), 합성접착제, 색소 등)

를 4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 계를 이 , 사파종하며 뿜어 이  후 섬유류가 종자크 의 2～3 의 두  파종

역이 골고  피 되어 있어야 한다. 

(4) 생육판정은 피 율과 성립 수  하되, 성립 수는 초 위주의 파종 시 1,500 /㎡ 이상, 목초  혼합 파종 시 

1,150 /㎡ 이상을 표 으  하며, 피 률은 95% 이상이어야 한다. 

(5) 절토비탈면 시공시 경 향상  효율적인 유 리를 위하여 참싸리류의 사 을 양한다. 

(6) 시공후 검측 은 상  비탈면을 상으  1㎡의 형 를 선정하여 종자의 아율, 피 , 고사율 등을 3  

이상  조사 후 평가하는 것을 칙으  하되 피 는 적으  80% 이상 되어야 한다. 

다. 식생혈

(1)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  멍을 파고 식생을 입하여 녹화되  시공한다. 

(2) 유 비 나 합비 를 넣고  위에 생육 재를 충 하며 멍의 상 에 종자를 넣고 토 한다. 

라. 식생자

(1) 생육   종자를 자 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 속에 넣어 여 일시적으  녹화되  시공한다.

(2) 자 에는 고형비 를 시여 한다. 

(3) 자 의 고정을 위해 떼꽂이를 1자 에 1～2 을 사 한다.

마. 식생매트

(1) 매트에 종자를 여 비탈면에 포설, 착하여 조 녹화가 되  시공한다. 

(2) 비탈면 상  20㎝이상을 으  고 단 를 속에 묻어 넣어 물의 침투를 한다. 

(3)  매트류 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  게 세  고, 쌓  비탈면을 다 고 일 때에는 수평

으  며, 양단을 5㎝이상 첩한다. 

. 거적 

(1) 씨앗뿜어 이 를 실시 후  위에 으  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일하게 는 공 과 식생 에 종자  

비 를 접착시킨 후 을 입 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는 공 이 있다. 

(2) 거적이 람에 날리  않  고정핀으  고정한다. 

(3) 비탈면 상  20㎝이상을 으  고 단 를 속에 묻어 넣어 고정한다.

(4) 양단이 5㎝이상 첩되게 시공한다. 

사. 네트 종자 사파종

(1) 비탈면이 면적일 경  시공하며, 토양조건이 양호한 비탈면에 시공하는 것을 칙으  한다.

(2) 사 되는 네트 또는 거적의 재 는 자연적으  썩어 식물에 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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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장 경

1. 일 사항

1.1 일 사항

가. 산석, 강석, 해석 등의 자연석과 가공조경석을 이 하여  또는 내공간에 단 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 을 조

성하는 모든 작업에 적 한다. 

나. 가공조경석은 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  만든 써  형태  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.

1.2 제출물

가. 소재 에서의 출허가 명서.

나. 공인계량소의 계량 명서  타 자 .

2. 조경석 놓

2.1 어의 정의

가. 「입석」은 세 서 쓰는 , 전후좌  어디에서나 상할 수 있어야 한다. 

나. 「횡석」은 가  쓰이는 ,다른 을 쳐서 안정감을 가 게 한다. 

다. 「평석」은 윗 이 평평한  안정감을 가 게 한다. 주  앞 에 석하고 화 을 놓  한다

라. 「환석」은 둥 둥 한 , 축석에는 람 하  못한 이나 무리  석할 때 많이 이 된다. 

마. 「각석」은 각이   삼각, 사각 등으  다양하게 이 된다. 

. 「사석」은 비스듬  세 서 이 되는 , 해안절 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인다. 

사. 「 석」은 소가 누 있는 것과 같은  횡석 다  안정감을 주며, 뒷  의 조합의 연결 을 가 주  

하고 형미를 가 게 한다. 

아. 「 석」은 볼 수 없는 상한 모양의 생  자연석을 말한다. 

2.2 재

2.2.1 경 석 놓

가. 경 석의 선정은 단  또는 무리 어 석하는 자연석의 크 , 형  종류를 설치 위치  주 여건에 맞추어 선정하

고 특수 의 경 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. 

2.2.2 디딤  놓

가. 검 은 상․하면이 평평하고 름 또는 한면의 이가 30～60㎝, 높이 30㎝이상인 크 의 강석을 주  사 한다. 

2.3 시공

2.3.1 경 석 놓

가. 경 석을 설치하는 향, 자세(누이 , 세 , 빗놓 , 겹쳐놓  등)  묻음, 이등을 설계서, 또는 공사시 서에 따

라 공사감 과 협의하고 주위  조화되  설치한다. 

나. 소정의 이를 터파 하여 앉 고 은 침, , 콘크리트 뒷채  등을 하여 들리  않게 한 다음 주위 을 빈

틈없이 어 넣으며 다져 메 다. 

2.3.2 디딤  놓

가. 디딤 의 높이는 설계 서에 정한 가 없을 때에 1.5～5㎝ 높이  설치한다. 

나. 디딤 의 두 에 따라 터파 를 하고 면을 다  후 안정되게 놓고 에서 임  등으  들리  않게 설치한 다

음 주위를 으  메 고 다 다

다. 검  설치 놓이는 설계 서에 따르되 평 수위 다 15㎝정  놓게 한다.

2.3.3 계단 놓

가. 윗면은 수평으 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 터 윗계단으  설치한다 

나. 계단 의 두 에 따라 터파 를 하고 면을 다  후 안정되게 놓고 들리  않게 에 임  등을 설치한 후에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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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서 으  메 고 다 며 거친 면을 판으  미끄러 을 한다 

다. 계단의 경사가 하여 콘크리트 초  사춤 모르타르를 사 해야 하는 경 에는 설계서에 따른다 

3. 자연석 쌓

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  어 리게 쌓되 하 의 을 상 의 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이

게 하고 서  맞닿는 면은 잘 물 는 을 골라 쌓는다. 

4. 틈식재

가. 조경석 틈에 식재한 조경식물의 생장에 적합한 양 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 이 유 될 수 있  한다.

나. 틈식재는 조경석 쌍  행하여 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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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장 경시 물

1. 자재

1.1 일 사항

1.1.1 적 위

가.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적 되는 목재, 강재, 합성수 재  이  된 자재의 품 과 가공  제작에 적 한다.

1.1.2 참조 격

가. 한 산업 격(KS)

KS B 1002 ～1015 볼트, 너트 KS B 1055 홈 이 나사못

KS D 0002 비철 속 재 의 검사 통칙 

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,치수  무게   허 차 

KS D 3503 일 조  압연강재 KS D 3506 융 아연  강판  강  

KS D 3507  탄소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 강  

KS D 3515 접 조 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  재생 강 

KS D 3529 접 조 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 조  경량형강 

KS D 3536 계 조  스테인리스 강 KS D 3546 체인  형강 

KS D 3552 철선, KS D 3553 일  철못 KS D 3558 일 조  접경량 H형강

KS D 3566 일 조  탄소 강 KS D 3568 일 조  각형 강  

KS D 3576  스테인리스 강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강  

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 강  

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 강  

KS D 3706 스테인리스 강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

KS D 4103 스테인리스 주강품 KS D 4307 수  주철

KS D 6001 황  주물 KS D 6002 청  주물 

KS D 6701 알 미늄  알 미늄합 의 판  조

KS D 6703 수  폴리에틸  라이닝 납  KS D 7004 연강  피  아크 접  

KS D 7006 고장  강  피  아크 접 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  아크 접  

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조철망 

KS D 9521 융 아연  작업표 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

KS F 2201 목재의 시험  통칙 

KS F 2202 목재의 평 나이테 간격, 함수율  비 측정  

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  KS F 2204 목재의 수량 측정  

KS F 2205 목재의 습성 시험  KS F 2212 목재의 경  시험  

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처리  

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 처리  

KS F 3020 침엽수 조 재 KS F 3021 조  성재

KS F 3101 통 합판 KS F 3103 플 링 드 

KS F 3103 플 링 드 KS F 3104 파티클 드 

KS F 3104 파티클 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

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 어링 드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

KS F 3113 조  합판 KS F 3114 마 판  합판 

KS F 3118 수장  성재 KS F 3122 가압식 처리 마 틀재 

KS F 3126 치장목  플 링 드 KS F 4514 목 조  철물 

KS M 3700 초산비닐수 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1701 목재 제 

KS M 3701 소수  목재접착제 KS M 3702 페놀수  목재접착제 

KS M 5250 에폭시 수  체  KS M 5301 래커계 하   

KS M 5304 염화비닐 수  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  에나멜 

KS M 5310 합성수  에멀션 페인트( ) KS M 5306 염화비닐 수  프라이머

KS M 5311 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

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색  담색( ) 

KS M 5320 합성수  에멀션 페인트(내 ) KS M 5319  회석제

KS M 5323 크 산 아연 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

KS M 5424 명단 크 산 아연 청 페인트 KS M 5326 니트 셀 스 래커 

KS M 5710 아크릴 수 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  에나멜  석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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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.3 수 인은 자재의 제품설명서, 품 확인서 등의 제품자 를 제출해야 하며, 성품의 경  시설물의 제작․설치 면, 

시 서 등 자 를 제출하여야 한다. 

1.2 목재시설

1.2.1 재

가. 품 일

(1)  에서 내 이 있고 에 적합한 강 의 품 을 갖추어야 한다.

(2) 목재는 열, 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이 름비는 30%이하여야 하며 이가 목재의 모서리 면에 위치한 

것은 사 할 수 없다. 

(3) 응 을 는 은 아래쪽에 이, 심한 갈라 , 이, 혹 등의 이 없는 재 를 사 하여 조적인 결함

이 없  하여야 하며, 각재의 할 허  이는 목재 이의 1/6이하 할  이는 목재두 의 1/2이하, 판재의 할

 이는 판 이의 20%이하여야 한다.

(4) 목재에 사 되는 볼트  너트  샤 등의 결재는 융아연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 해야 한다. 

나. 통나무

(1)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 하여야 하며, 단면 앙을 연결하는 선이 통나무 으  나가  않는 것을 사 하여야 한

다.

(2) 통나무의 름은 이에 각인 단면에서의 최소 름으  한다.

(3) 통나무는 을 겨서 사 한다. 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 을 이 할 경 에는 의 존상태가 양호한 

것을 사 해야 한다. 

다. 판재류

(1)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.  

라. 각재류

(1)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. 

(2) 조재는 수종이 명시되  않은 경  육송 또는 등 이상 재 의 목재를 사 한다. 

(3) 나무 은 조재  일한 재 의 목재를 사 한다. 

마. 합판류

(1) 합판은 라 합판으 써,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 한다.

(2) 장  사 의 경 에는 수 에 접 노출되  않  하고,  노출 시에는 드시 수   처리를 해야한

다. 단 거푸  등 가설공사 사  시에는  한다. 

(3) 공간에 접적으  노출되는 합판은 충 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 의 내수합판을 사 한다. 

. 목재 제

(1) 목재 제의 종류[표15]

종류 호

유성 목재 제 크 소트유 A

수 성 목재 제

크 ․ 리․비소 화합물계

1호 CCA-1

2호 CCA-2

3호 CCA-3

알킬암모늄 화합물계 AAC

크 ․ 화 리․아연 화합물계 CCFZ

산화크 ․ 리 화합물계 AAC

크 ․ 리․ 소 화합물계 CCB

소화합물계 BB

리․알킬암모늄 화합물계
1호 ACQ-1

2호 ACQ-2

유화성 목재 제 산 속염계
NCu

NZn

유 성 목재 제

유 드 화합물계 IPBC

산 속염계
NCu

NZn

유 드․인화합물계 IPBCP

리․아졸화합물계 CuA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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㉮ 침투성 일계 

a. 안 는 무 성이어야 하며, 해액은 리성 을 함유하는 안정되고 일한 것으  코를 찌르는 냄새가 없

어야 한다.

사. 철물  이음재

(1) 이음철물의 재   치수는 KS F 4514, KS D 3553, KS B 1002～1015의 격에 적합한 것으  한다. KS 격에 

없는 철물의 재 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. 

(2) 접합에 사 되는 철물  이음재 는 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  않는 재 를 사 한다.

(3) 띠쇠, 타판철 등의 철물은 공사시 서에 정한 가 없을 경 에는 두 를 3㎜이상으  한다. 

1.2.2 시공

가. 시공 비

(1) 공간에 설치되는 목, 각재, 판재,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, 충처리 에 적합한 

, 충처리  표면 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 

(2) 목재건조  처리에 하여 건설 술 리 에 의해 공인된 품 시험 에서 품 시험을 해야 하며  결과를 

제출  하여야 한다.

(3) 목재건조  처리 시험은 표 샘플을 채취하여 재 의 현장 입 전에 시행하며, 공사감 이 시험결과를 승인

한 후 현장에 입한다.

(4) 나 강 가 높은 특수한 의 목재를 사 할 경  의 설계, 견적, 시공을 해야 한다. 

나. 목재의 가공  제작

(1) 목재의 가공  제작은 목재 입→  절단→ 피․제재․ → 멍뚫 ․따내 ․모다듬  등 1차 가공→건조→

처리→양생의 순서  시행한다.

(2)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  한다.

(3)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, 습 ,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～18%의 건상태가 되  하며, 인

공건조를 할 경 에는 공사착수 전에 1～3개  정 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 해야 한다.

(4) 유 시설  목재의 마감면은 의 정이 없는 경  목재 패  마무리를 하며, 마무리의 정 는 상․ ․하  

등 에서 상으  한다.

(5) 패  마무리 정 [표16]

패  

종  
평활 뒤틀림

상
▪ 선을 경사 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 패 자

이 전혀 없는 것

▪뒤틀림,   음이  미소하여 를 어

아 틈이 이  않는 것

▪거스러미  패자 이 거의 없는 것
▪뒤틀림,   음이 적고 를 어 틈이 근소

하게 나는 것

하
▪다소의 거스러미  패자 은 허 하 만 톱

자 이 없는 것

▪ 단한 뒤틀림,   음이 없고 장  타 마

무리에 장이 없는 것

(6) 목재의 끝 은 둥 게 마무리해야 하고 둥의 갈라 을 하고 신축성을 높이  위해 목재의 섬유 향으  

각면의 앙 에 선형의 홈을  수 있다. 

다. 목재의 

(1) KS M 1701에 적합한 것으  한다. 

(2) 처리는 식에 따라 개설 , 가압 , 침 , 포 , 주입 , 표면탄화 , 뿜칠 으  하며, 사 환경

과 에 따라 적절한 을 사 해야 한다. 

(3) 처리는 목재의 사 환경 에 따른 단계  에 의하여 적절한 처리 을 선택하여 시행한다. 

(4) 목재의 사 환경과 사 제  처리 [표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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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환경 적  상 사 가능 제  수량
처리

H1

▪ 에 접하  않는 실내의 건조한 

곳이나 상 의 패 가 없는 

장소에서 제해충에 해 충성만

을 할때

▪플 어링 드, 마 판재, 

인테리어  목재 등

▪IPBC+클 르피리호스혼합재(IPBC)60mg/㎥, 

클 르피리호스 180g/㎥이상)

▪수 성 스테인으 서 2회이상 포

▪ 일성 스테인으 서 3회이상 포

포

무

H2

▪ 상 이 만 때  습할 가 있

으며 저 인 곳이나 실내 의 

차  생하는 결 현상이 있는 경

▪창호, 문틀, 후나 빗물에 

노출되  않는 체 등

▪수 성 스테인으 서 2회이상 포

▪ 일성 스테인으 서 3회이상 포

▪KD 서 6kg/㎥(6시간 이상 침 )

포

무

침

H3

▪ 상 이 만 자주 습한 곳이나 비

 에 노출되어 있는 상 의 

일 적인 환경에서 높은 내 성을 

할때

▪파고라 상 , 야  

의자등의 야  목재 시설

▪KD 서 6kg/㎥(12시간 이상 침 )

▪ZKF 서 4kg/㎥ 이상

▪CCA-B 서 4kg/㎥ 이상

침

가압

H4

▪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

는 곳 등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내

성을 할때

▪ 면에 접촉되는 목재  

조경시설 목재, 철 침목 등

▪ZKF 서 4kg/㎥ 이상

▪CCA-B 서 6.4kg/㎥ 이상

▪크 소트유 서 80kg/㎥ 이상

가압

H5

▪땅과 물에 접하는 곳, 땅에 묻 는 

곳이나 닷물에 접하는 곳 등의 

특수한 환경에서의 고 의 내 성

을 할때

▪수면에 접촉되는 각 재, 

냉각탑 재, 해수면에 

잠 는 재 등

▪ZKF 서 6kg/㎥～21kg/㎥

▪CCA-B 서 7.5kg/㎥～22.5kg/㎥

▪크 소트유 서 170kg/㎥ 이상

가압

※ CCA는 비주거 환경의 사 에 한하며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접 접촉이 되  않  조치하여 사 하여야 한다.

(5) 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  않고 속재 등을 녹슬  않  해야 한다. 

(6) “임산물품 인 정 (2004.9, 산림청)”에 따라 CCA 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접 접촉이 없는 곳에 사 하

여야 한다.

(7) 목재는 처리 전에 처리를 활하게 하 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, 이때 목재의 함수량은 18～25%  한다. 

(8) 처리된 목재가 절단, 패 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 에는 가공 위에 하여 제를 포하여  성

능이 저하되  않  해야 한다. 

(9) 침투성 일계 장

㉮ 1ℓ당 6㎡ 으  유색 투명한 를 석시키  않고 액  전면 포한다.

㉯ 를 1회 포 후 후조건에 맞추어 8～24시간 경과 후 재 칠하여 마감하되, 목재의 가공 위나 틈 사

이가 누락되  않  한다.

㉰ 포장을 할 때 피막이 형성되  않고, 나무결이  나타나야 하며, 마감면에 얼 이 생 거나 채가 나  

않아야 한다. 

㉱ 장  후 24시간 경과한 시점에서 얼 이 생 거나 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  않아야 한다. 

(10) 처리한 목재는 충  건조한 뒤에 사 한다.

라. 이음  접합

(1) 목재는 이어 쓰  않으며, 가피할 경  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.

(2)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치 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 는 꼭맞게 한다. 

(3) 못의 름은 널 두 의 1/6이하  하고, 이는 나무두 의 2.5～3  하되, 널두 가 10㎜ 이하일 때는 4 를 

으  한다.

(4) 쇠는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이의 1/3이상의 을 네모뿔형으  만든다. 

(5) 목재볼트의 멍은 볼트 름 다 3㎜이상 커서는 안된다. 

(6) 접합  또는 출 은 표면에서 출되  않  해야하고 가피할 경  출 위는 캡을 씌  해야 한

다.

마. 설치

(1) 설치 시에는 수 ,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선이어야 한다. 

(2) 목재 둥은 표면에서 5㎝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 하여 임 볼트 등으  연결, 시킨다. 단 목재를 

하에 매립할 경  표면과 접하는 위에 의   충처리를 해야 한다. 

. 목재면 정리

(1)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, 위험성이 있는 곳, 거스러미가 있는 은 둥 게 모를 따고 라인

나 연마 (샌드페이퍼 #120～240)으  닦아내고 #240연마  마무리한다. 

(2) 볼트 멍주위, 맞물림 , 목재  이음재  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 이나 캡을 사 하여 묻

 한다. 

(3) 목재는 열이 생했을 경 에는 일 성 과 색채를 가  톱 이나 퍼티  충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

한다. 단, 열의 정 가 심할 경 에는 공사감 의 시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. 

사. 장

(1) 장공 은 의 특성과 장 위, 주위여건에 따라 장, 러 장 뿜칠공  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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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목재 유 시설의 장은 침투성 일계 나 수성페인트  마감한다.

(3) 탕처리가 되면 가능한 빨리 초 칠에 착수한다. 이때 목재의 수 함유율은 15%이하  유 한다. 장간격은 

막이 적절  건조될 수 있  충 한 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 과 칠간격 등에 한 제조업자의 시공 침을 

수한다.

(4) 수성이 고르  못한 탕재에 색 림을할 경  수 재를 으  칠하거나 스프 이건으  고르게 1～2회 뿜

칠한다. 

1.3 철재시설

1.3.1 재

가. 조체  자재 

(1) 안내판을 설치하  위한 석재, 목재, 타일, , 합성수  등의 조체( 초포함) 공사  자재는 해당 자재  사

항에 따른다. 

나. 강재

(1) 강 : KS D 3566에 따른다.

(2) 각형강  : KS D 3568

(3) 강판,형 , 강: KS D 3501, KS D 3503, KS D 3512에 따른다.

(4) 아연  강판: KS D 3506에 따른다.

(5) 주철품: KS D 4301, KS D4303, KS D, KS D 4305 에 따른다.

다. 스테인리스제

(1) 스테인리스 강

㉮ 스테인리스 강 은 KS D 3536에 적합한 계 조  스테인리스 강  STS 304 , 은 실 적으  곧고  양

끝은 축에 각이어야 한다.

(2) 스테인리스 강판  강  

㉮ 스테인리스 강판  강 는 특  정하  않는 한 KS D 3698에 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 강  

STS 304  한다.

(3) 스테인리스 강  

㉮ 스테인리스 강 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 으  한다.

라. 고정철물

(1) 볼트․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 하는 속에 적합한 것을 사 하되, 녹슬  않는 제품 또는 아연  처리한 제품

이어야 한다. 

마. 황 주물

(1) 황 주물은 KS D 6001에 적합한 황 주물 3종(YBsC3)으 , 표면이 양호하고 사 상 해  이나 갈라  등의 

결함이 없어야 한다.

. 합성수 판

(1) 아크릴판

㉮ 아크릴판은 KS M 3811에 적합한 일  메타크릴 수 판으 , 메타크릴산 메틸  80%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

다. 

㉯ 판의 전체 선투과율 91% 이상, 인장강  62Mpa이상, 하 형  85℃ 이상이어야 한다. 

㉰ 판은 육안으  조사하여 이 간 곳이 없고 색이 일하여야 한다. 

(2) 폴리카 네이트판

㉮ KS M 3153에서 정하는 폴리카 네이트 성형재  성형한 것으  신장률 50% 이상, 수  선투과율 83% 

이상이어야 한다. 

사. 안  비닐시트

(1)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착한 최소두  0.08㎜의 안  압착접착 비닐시트 , 의 환경 화에 의한 

수축이나 이 이 없어야 하며, 자 선에 의한 색상 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.

아. 알 미늄

(1) 사 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 과 담 을 한다.

㉮ 압출   형강: KS D 6759에 따른다

㉯ 압출 : KS D 6761에 따른다.

㉰ 판: KS D 6701

㉱ 주물: KS D 6008

자. 사 되는 재  한 산업 격에 정되  않은 재 는 재 생산업체의 카탈 , 브 셔, 견 품을 제출하여 재 의 

적정성에 한 공사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

1.3.2 시공

가. 시공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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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한 산업 격에 정되  않은 재 는 사 전 공사감 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 

(2)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 의 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한 검사를 해야 한다. 

(3) 유 시설  사 되는 철재는  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림 리 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림의 형

태  색채에 하여 견 품을 제출, 공사감 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 

(4) 철재  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  처리를 해야 한다. 

(5)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을 고 판이 러  않  주의하여 절단한다. 

(6)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 등이 없는 것으  한다. 

(7) 재 는 최 이를 갖는 판 속으  하고 이음 위를 최소  한다.  명시가 없는 한 속의 절단 위를 노출시

키  않는다. 

나. 접

(1) 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. 단 등한 경험자  접

에 한 전문 식과 경험을 충 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 이 인정하는 경 에는 이 정을 따르  않아  된

다. 

(2) 접  속 는 주어  접조건에 알맞는 조  능을 갖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. 

(3) 접 은 해당 한 산업 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 할 위치  타 조건에 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

크  류 호를 가  피 된 접 이어야 한다. 

(4) 접 은 과 한 살 , 살 임 또는 표면상태가 칙하여서는 안되고, 라인  또는 칼  매끄럽게 다듬

어야 한다. 

(5) 접은 하향자세  하고 의 경  회전하면서 한다. 

(6) 접에 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칙으  하며 공사감 의 청에 의해 비파 검사를 할 수  있다. 

(7) 접은 1회 하며 특  수 ․ 을 할 때에는 드시 수되어야 한다. 

(8) 스테인리스재의 접에는 아르곤 가스 접을 한다. 

다. 장

(1) 장에 사 되는 재 는 한 산업 격에 적합한 것을 사 해야 하고  생산업체의 침서의 유효 간, 

, 사 을 검토한 후 사 해야 한다. 

(2) 마감 장 전에 녹막이 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장횟수  색채는 공사시 서  설계

면에 따른다. 

(3) 철재시설의 식 를 위해 합성수  마감을 할 경 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 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

의 제  름성 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 를 포한 후 합성수  피 재를 착시켜 착한다. 

(4) 최종표면에 색상 장을 할 경 에는 위 에 적합한 색상과 림을 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 품을 제출하

고 공사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5)  장면의 호를 위하여 전  건조될 때  필 한 경 에는 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.

(6) 철재가 표면에 접하는 은 철재의 식을 하  위하여 녹막이 를 2 으  장하거나 의 조치를 

취해야 한다. 

1.4 합성수

1.4.1 재

가. 합성수 의 열적성 에 따라 열경화성 수  열가소성 수  하고 재 에 되는 품 을 파악한 후 재 를 결

정해야 한다. 

나. 합성수 제품의 종류, 색 , 택, 표면가공  곡면가공은 설계 서에 따르며, 견 품을 제출하여 공사감 의 승인

을 얻어야 한다.

다. 품 간 안 표면에 유해한 , 얼 , 뒤틀림, 색 등의 노화가 생되  않는 재 를 사 해야 한다. 

라. 자 선과 , 강  등의 환경에 견딜 수 있  위  적정한 허 강 를 갖는 내 성이 있는 재 를 사 해

야 한다.

마. FRP에 사 되는 수 는 폴리에스텔, 에폭시, 멜라민, 디아릴프타 이트, 페놀, 알키드, 실리콘 수 를 사 하고 강화재

는 매트, 빙, 고 은 섬유, 천 모양의 유리 섬유를 주  사 하고 에 나일  섬유, 황마 섬유, 석면, 스틸

이어 등을 사 한다.

1.4.2 시공

가. 성형 은 사출성형, 열성형, 압출성형, 매치드 다이 성형, 공 성형, 포성형, 압축성형, 회전성형, 주형 , 

응사출성형, 디프성형, 슬러시성형 등의 을 사 하며, 재   성 등에 따라 적합한 을 사 해야 한다. 

나. 합성수  성형품의 착색은 염 나 안 를 이 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 , 합성수 의 형, 공해 생여  

등을 고 하여 결정한다. 

2. 놀이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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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, 시  자연공  등의 에 설치되는 유 시설 설치공사에 적 한다.

2.1 일 사항

2.1.1 조건

가. 성제품의 경  제품의 재 , 모양, 치수, 색 , 마무리 정 , 조, 능 등에 하여 설치 전에 공사감 의 승인을 

는다. 

나. 어린이 놀이 는 『품 경   공산품 안전 리 』에 의해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다. 시공업체는 유 시설 제작 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 숙 된 술 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 제작 과정에 한 공사감

의 검사 청에 응해야 한다. 

라. 각각의 유 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 연락처, 생산일자, 모 명 등을 명 한 명판을 잘 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

공사 실명제  시켜 시행한다. 

2.1.2 제출물

가. 건설 술 리 의 품 시험  검사 상이 되는 유 시설공사는 정상에 명시된 품 시험  검사에 한 시험  검

사자 를 제출하고, 을 유 해야 한다. 

나. 제품자

(1) 제품재  

(2) 제조 , 가공, 설치, 제품에 한 제품설명서 

(3) 카탈 , 브 셔, 시  등의 자

다. 새  유형의 유 시설인 경 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명하  위한 제품 설명서, 카탈 , 브 슈어, 설계

면, 모형 등의 자 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아야 하며, 개선 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. 

라. 시공자는 설치 후 사후서비스  유 리를 위한 유 리 침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후서비스의 간은 적인 하자

간을 으  하 만 경 에 따라서는 시설 , 시설 위 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 있다. 

마. 공사감 의 가 있는 경 에 시설  소 되는 품목   설치사 과 면을 제출해야 한다. 

2.2 재

2.2.1 재 일

가. 합판을 사 할 경 에는 두  15㎜이상의 합판(내수1 )을 사 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 하고 마감은 

에폭시나 탄 등의 내 성이 있는 장재  마감해야 한다. 특 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위는 철저하게 수처리 

해야 한다. 

나. 플라스틱판넬과 재는 최소 두  5㎜의 자 선 안정처리 폴리에틸  등의 자 선 차단제  성형되어야 하며, 하 시

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  모든 모서리는 최소 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. 

다. 철재의 경  녹슬  않  체 장, 합성수 코팅, 아연 처리를 해야 한다. 

라. 목재는 되는 내 성능에 합되    목 장이 되어야 하며, 자 선차단 장, 알키드 장, 아크릴 장 등

의 특수한 장 을 사 할 경  제품생산업체의 정을 따른다. 단 공사착수 전에 공 에 한 공사감 의 승인을 

얻어야 한다. 

마. 장재는 색되  않아야 하며 특  합성수 재의 경  자 선에 의한 색이 심하  않은 재 를 사 하고 자 선차

단 장을 해야 한다. 

. 사 되는 재 는 한 산업 격, ISO 격, 해당 가 격을 적 하며 정되  않은 것을 제작회사의 정을 따른다. 이 

경 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

사. 놀이시설 제작  설치에 사 하는 자재는 한 산업 격에 정하는 에 적합한 것으 서 사 상 결점이 없는 검

된 내 재를 사 하여야 하며,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제 하고는 “제7장 조경시설물 1. 자재”의 해당 자재 에 

따른다.

(1) 목재는 갈라 이나 타 이 있어서는 안된다.

(2) 플라스틱이나 FRP 등 합성수  제품은 탈색이나 색 또는 형되  않고 내 성이 있어야 한다.

(3) 모은 잡철물은 설계 에 명시된 에 따르며, 식 를 위하여 코팅처리하여야 한다.

2.2.2 닥재

낙상의 위험이 있는 놀이시설 주 의 놀이터 닥은 모래 등 충격을 수․ 화할 수 있는 재 를 사 한다

가. 충격 수 호재

(1) 합성고무 SBR(스티 ․ 타디엔계 합성고무) 조각을 100% 고형 폴리 탄 인  접착하여 탄성과 침투성을 갖

 만든 것으 , SBR은 두  0.5㎜～2㎜, 이 3～20㎜를 표 으  하고, 인 는 고무 량의 12～16%  하

여 입자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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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고무블

(1) 고무블 은 충격 수 조재에 내 성 표면재를 접착시키거나 일재 를 이 으  조 하게 하고, 표면을 내 적

으  처리하여 충격을 수할 수 있  공장에서 성형․제작한 것으 , 일 고무블  이 에 고무칩이나 탄칩

을 입  블  등이 있으며, KS M 6951에서 정하는 품  이상이어야 하고, 블 의 종류  크   색상은 

설계 에 따른다. 

다. 놀이터 포설  모래

(1) 놀이터에 포설하는 모래는 입경 1～3㎜ 정 의 입 를 가  것으  하고, 먼 나 점토, 타 순물이나 이물 이 

없어야 하며, 다모래를 사 할 경 에는 조개 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. 

2.3 시공

2.3.1 제작  설치일

가. 놀이시설 각 에 열, 파손, 타 사 상 장이 있는 형 등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.

나. 놀이시설의 제작  설치  하여 다음사항을 제 하고는 “ 제7장 조경시설물 1. 자제”의 해당 시공에 따른다

다. 목재시설

(1) 목재의 모서리는 둥 게 모따 하여야 한다.

(2) 목재는 처리하여 패하  않아야 한다.

라. 철재시설

(1) 강재는 이음매 없이 사 하고, 득이 이음을 할 경 에는 응 이 가장 적게 생하는 위에서 이음한다.

(2) 공정철물이나 연결재  개 등의 잡철물은 공 를 사 하  않고는 헐 거리거나 빠  않  단단  결속한

다.

(3) 접 위는 라인딩 처리하여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.

마. 초는 들림이 없어야 하며 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  않  한다.

. 초 위가 맹암거 등의 하시설과 차될 경  맹암거의 능에 장이 없  조정한다. 

사. 유 시설의 작 위의 작 으  인한 과다한 소음이 생되  않  해야 한다

아. 시설조립에 사 되는 결재는 정된 만 해체가 가능하  하고 인 에 의해 풀어  않아야 한다. 

2.3.2 미끄럼틀

가. 미끄럼면의 스테인리스 강판 착은 아르곤 선 접으  하 철판과 전  착되  하며, 상 는 상계판 닥위  

접어 접 위가 닳아 떨어 이 없  하여야 한다.

나. 스테인 스 강판은 통판을 사 한다.

다. 미끄럼틀의 손잡이 과 미끄럼판의 활주면은 철이 없어야 하며, 활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쪽으  4% 경사

게 하여 물이 고이  않  유의하여 시공한다. 

라. 착 판과 활주면의 연결 는 속한 감속으  신체가 전 되  않  곡면으  처리하여야 한다. 

2.3.3 네

가. 이 체인일 경 는 가공이 정확하며 연결고리가 일정하여야 하며, 이어를 사 할 경 에는 표면을 폴리 탄 등의 

드러  재  피 해야 한다. 

나. 상단의 어링은 좌  들이  않아야 하며 회전에 의해 풀리  않  풀림 너트를 사 하여 고정하고 또한 

마모 시에 체할 수 있  설치하여야 한다. 

다. 네의 회전 에 따른 작 경을 고 하여 주 시설과 적정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다.

2.3.4 시소

가. 강 과 플 이트 연결 의 회전이 활하  제작하여야 한다. 

나. 좌판이 타이어 다 면에 먼저 닿아서는 안된다. 

2.3.5 회전무 (표 형) 

가. 닥철판은 무늬철판 판을 사 하며, 득이 철판을 연결하여 사 할 경 에는  강  상단에서 접하여 철판

이 견고하게 착되  한다. 

나. 회전축상  름주입뚜 은 개폐식으  하되, 쇠사슬  연결하여 떨어  않  한다. 

다. 회전무  하 의 회전마찰되는 곳은 항상 름칠을 할 수 있  주유 를 설치하여야 하며, 곡없이 매끈하게 하여 

회전이 활하  한다. 

3.안내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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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 일 사항

3.1.1 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 자가 전 을 주시했을 때, 안내  실제 건물의 치가 일치되  한다.

3.2 시트  컴퓨터 안  인쇄

3.2.1 시트 착

가. 시트 의 색상과 자크 는 설계 에 따른다. 

나. 표면을 끗이 닦고 세제 5% 해액을 착면과 면에 고  뿌린 다음 시트 를 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  

착하고, 시트  위에 한   해 액을 뿌 다. 

다. 고무걸 (Squeegee)를 이 하여 어내면서 착하며, 포가 생  않  한다.

3.2.2 컴퓨터 컷팅

가. 컴퓨터 컷팅(Computer Cutting)은 고체, 타이틀체, 설명문체, 향표시, 픽토 램 등을 컴퓨터에 입 한 뒤 시트 를 

절단  끗이 절단한다. 

나. 표면을 끗이 닦은 다음 세제 5% 해액을 표면에 뿌리고 문자 등을 면 에서 탈취한 다음 면 접착제 에  

해액을 충  뿌 다.

다. 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 (Tombow)를 정확 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, 고무걸 (Squeegee)를 이 하여 해액을 

어내면서 착하며, 포가 생  않  한다. 

3.2.3 스카치프린트

가. 컴퓨터  스케닝(Scanning)  편 하여 비조명  투명 필름에 정전  인쇄 식의 스카치프린트(Scotchprint)한 뒤, 

특수코팅  열처리(Laminating)하여 시트 착 식으  착한다. 

3.3 실크인쇄

3.3.1 안

가. 안내판의 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 자가 전 을 주시했을 때, 안내  실제 건물 치나 향이 일치되  하여야 

한다. 

나. 시설표 판의 화살표는 주  시설의 향을 상, 하, 좌, , 좌상, 좌하, 상, 하의 8 향으  , 양면 인쇄하되, 

설치위치에 따라 이 자의 상향, 후 , 하향으  치하여 향을 한다. 

3.3.2 필름판 제작

가. 필름판 제작을 위한  를 형에 맞  안하되, 상하 끝에서 각각 3㎝, 좌  끝에서 각각 1.5㎝ 이격한다. 

나. 두  0.4㎜ 아스테이 에 설계 의 격에 맞추어 , 건물 , 녹 ,  시설  행 , 문자  

곽선 을 각각 안한다. 

다. 위  설치위치 표 는 면의 표  일하게 안한다. 

3.3.3 인쇄

가. , 건물 , 녹 , 시설  행 , 문자  곽선 의 제판형틀 5개를 만들고, 각 형틀에 인

쇄  수축이 없는 스크린샤를 착하여 아스테이  제작된 각 필름으  제판한다. 

나. 인쇄는 (연코 트색), 녹 ( 은쑥색), 건물 (주황색), 시설  행 (엷은회색), 문자  곽

선 ( 색)의 순으  5  인쇄한다. 

다. 인쇄 에 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 으  인쇄되는 것을 하여야 한다. 

라. 인쇄가 끝난 뒤 140℃에서 열처리하여야 한다. 

3.4 석재 탕 자새  

자의 이는 특  정하  않는 한 자 폭에 하여 1/2 내  같은 치수  한다.

3.5 통합단  안내체계의 설치

단 입  종합안내판, 단 입  표 판, 단 유  표 판, 호 표 판, 단 내 시설표 판, 건물 표 판, 하주차장 입

 표 판, 어린이놀이터 표 판, 장 표 판, 주의 표 판, 홍  안내판, 게시판 등의 단  안의 안내시설은 조경공사 

통합디자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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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5.1 합성수 판 가공  성형 

가. 아크릴판은 후면과 고무판에 나사를 을 수 있는 홈을 판 뒤 고무판 후면에 강 접착제를 착하여 나사를 고, 체

에  나사 수만큼 멍을 뚫은 뒤 고무판 표면에 강 접착제를 사 하여 체에 접착하고 착 상단면에 가늘게 코킹

처리한다.

나. 폴리카 네이트판은 드시 스카시 를 사 하여 절단하여야 하며, 성형물 가공을 할 때에는 압출성형하여야 한다. 

3.5.2 초  연결

가. 초  앵 조물과 선 을 정 위치에 설치한 뒤, 콘크리트 치 하고 양생한다. 

3.6 조명시설의 설치

가. 형 등은 체가 이하  설치하되, 떨어  않  단단  착하여야 한다.

나. 등  내 전선과의 연결은 드시 절연테이프를 사 하여야 한다.

3.7 단 입  종합시설의 설치 

3.7.1 제작

가. 둥형 문주의 석재  FRP 탑물은 공장 제작하여야 한다. 

나. 공장제작된 조물을 현장에 입할 경  공사감 의 확인을 아야 하며, 제작공정을 확인하고자 할 경  수 인은 

이에 응하여야 한다. 

3.7.2 설치

가. 단 입 종합시설은 주 의 식재계획과 연계하여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하며, 필 한 경  주  계획고의 조정  검토하

여야 한다. 

나. 단 입 의 형상을 아 설치위치를 최종 결정하며, 안내판류의 제작여  확인한다. 

다. 상태를 확인하고 필 한 경  이를 한 뒤에 설계 에 따라 설치하되, 초  재 간의 연결을 튼튼  하여야 

한다. 

라. 제작된 안내판을 조물에 견고하게 착하여 마감한다. 

3.8 타 안내시설의 설치 

3.8.1 공 안내판, 체 단 안내판, 채소  표 판, 알 미늄초소  게시판

접 위는 라인딩 처리하여 표면이 끗이 유 되  하며, 인쇄 이 손상되  않  주의하여 견고  고정시킨

다.

4. 게시설

4.1 재

4.1.1 철근콘크리트는 “제3장 조경 조물 2.철근콘크리트공사”에 따른다.

4.1.2 목재. 철재는 “제7장 조경시설물 1. 자재”에 따른다.

4.1.3 재

가. 평

(1) 는 KS F 3510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한식소  파 하  280㎏/f 이상, 수율 9% 이하이어야 한다. 

(2) 의 표면  상하 마 리면은 평활하여야 하며, 면은 심한 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  않은 것으  열, 

모래 멍, 비틀림, 러 , 타 사 상 장이 있는 이 없어야 하고, 내   충  소성되어야 한다. 

나. 강회 죽,   아 토 

(1) 산자엮음, 널  또는 콘크리트판 위에 펴서 르는 누름  강회 죽은 강회 1：마사 3의 비율  하고, 알매

이나 홍두 으  사 하는 강회 죽은 강회 1： 토 2.5：  7.5의 비율  충  이겨서 사 한다. 

(2) 아 토는 시멘트 1：모래 3의 비율  혼합한 모르타르를 사 한다.

다. 아스팔트 싱

(1) 유리펠트를 아스팔트  점층시키고 노출면에 무  알갱이를 새겨넣어 표면 마감한 것으 , 육안으  아 멍이

나, 실 , 해  곳, 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끗하게 절단되  않는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, 시공 뒤에 

열이나 햇 에 의해 서  이어 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. 

(2) 싱 의 이  폭은 설계 에 명시된 격의 ±3㎜ 이내어야 하며, 색상은 아파트  주  색상에 따라 달리 할 수 

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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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2 시공

4.2.1 시공

가. 게시설의 재  제작, 조립, 설치는 안전성  내 성, 능성을 고 하여 설치해야 한다. 

나. 시설이 설치된 닥면은 침하되  않  충  다 을 하며 쪽으  를 두어 수가 활  되  해야 한

다. 

4.2.2 의자

가. 평의자 윗면은 일 수평면에 있  하고 목재 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. 

나. 등 이 의자의 등과 맞 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, 전 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. 따  정하  않

은 경 의 경사각은 110°  한다. 

다. 좌판  등판을 조체  볼트  연결할 때 볼트머리 이 출되  않고 묻 게 해야 하고 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

씌 다. 

라. 볼트의 멍은 정면에서 아 일 선상에 있  해야 한다. 

마.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 수가 활하  포장해야 한다. 

4.2.3 야 탁자

가.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, 이물 의 제거가 이한 포장표면으 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  해야 한다.

나. 야 탁자 주위에는 표면 수가 할하  포장해야 한다. 

4.2.4 파고라

가. 표면과 접하는 둥 위는 처리 이 에 추가적인 호조치를 시행한다.

나. 파고라의 표면은 물이 고이  않  다른 곳 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 경사를 주어 활한 표면 수가 되

 해야 한다.

4.2.5 전통정자

가. 비공사

(1) 공사에 앞서 위치를 확인하고 주 을 정리하여야 하며, 필 한 경  입  개설  가 수  설치 등을 

시행하되 존수림  안에 위치할 경   훼손이 최소화되  한다.

나. 가설공사

(1) 비계  판을 포함하는 가설공사는 작업이 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,  유 존에 항상 유의하고, 

공사를 할 때 는 이를 철거한 뒤 장  출하여야 한다. 

다. 초  단공사 

(1) 정공사를 포함하는 초공사는 설계 에 명시된 에 따른다. 

(2) 탕면  석재 면에 물축이 를 한 뒤에 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등 이 되는 위치 터 설치

한다. 

라. 석공사

(1) 석재의 형상  치수는 나누   설치상세 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. 

(2) 석재의 맞 면이나 맞물림 자리는 나비 20㎜ 이상,  속이나 타 이  않게 되는 은 50㎜ 정 를 이는 

과 같은 정  마무리한다. 

마. 목공사

(1) 목재의 가공

㉮ 목재의 마무리는 특  정하  않는 경  패  마무리한다. 

㉯ 패  마무리의 정확 는 선을 비추어 아 거스러미  패자 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이  미세

하여 이 60㎝ 를 어 아 틈이 생  않아야 한다. 

㉰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 이 생한 것은 목재가 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  혼합하여 틈을 전  메 고, 표면

을 사포  끗이 마무리한다. 

(2) 치목

㉮ 목재의 치목은 재래 식으  하며, 조각물은 정확  형을 묘사하여 조각하여야 한다.

(3) 목재의 이음  맞춤

㉮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  치하고, 리, 리 등으 써 이어 쓸때에는 은 재의 이가 1m 이상이어야 

한다. 

㉯ 이음  맞춤의 접촉면은 필  이상으  끌파 , 아내  등을 하  않  하고, 때  맞추어 착되게 물리

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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㉰ 둥틀의 맞춤은 특  정하  않는 경  다음에 따른다. 

       

맞 춤  

 상 공과 빗턱통맞춤 은 장 꽂이  하고, 에서 쌍 공, ᄉ자  양면 띠쇠를 고 경 12～16㎜ 볼트

 조이 한다. 

자 둥․ 공  위는 빗턱허리  은 장 맞춤하고, 상하 모두 못공 하며, 자 둥 에서 달볼트 조이  한다. 

리
 ᄉ자 는 걸침턱맞춤 빗못   엇 쇠치 하고, 모의 , 석의  모두 ᄉ자 에 걸쳐 고 큰 연 맞  

뒤에 못 또는 엇 쇠치 하며, 추녀 는 걸침턱 따 한다. 

처마 리  서 래걸 는 면 물매따  또는 서 래자리 따내  한다. 

서 래  처 마 리  리에 걸쳐 어 못 하고, 추녀는 서 래자리에 따넣고 못 한다. 

. 공사

(1) 산자역

㉮ 평고 , 공  모끼연 개판 위에 이 르고 면이 일매 게 연암을 고 2골 이내 마다 못을 아 고정한다.

㉯ 마   처마끝 평고  또는  에 30×30㎜ 내 의 각재를 석가래 위에 아 고, 산자새끼를 감아매어 

늘리고 서 래 위에 산자를 3～5 씩 걸쳐 며 엮어간다. 이때 산자 둥은 드시 서 래 위에 게 하고 꼬

두마리  둥이 서  이어 하며, 산자가 으  삐져 내리거나 늘어  않  한다. 

㉰ 을 에 알맞  서 래 등을 사 하여 꾸미고 약간 묵한 곳은 적심으 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 

위에 고 물매를 잡는다. 

(2) 암키  

㉮ 암키 를 닥 알매 에 잘 이고 암키  좌 에 알매 을 다져넣어 가 뒤놀  않고 골 르게 을 채

가면서 마 턱  아 라간다. 

㉯ 암키 의 겹쳐 는 특  명시하  않는 경  암키  이의 3/5  하고, 처마끝 또는 물매가 심한 곳의 암

키 는 못 또는 철사  탕에 고정한다. 철사를 사 하  않을 경 에는 차  으  가 러내리  

않게 잘 여 다. 

㉰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  공처마끝장 에 침장을 고,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과 침장은 서  착되게 

하고 또한 연암골에 잘 맞는 곳을 골라 다

(3) 수키  

㉮ 암키 를  위에 되게 이  을 홍두  모양으  뭉쳐 암키  에 들여 끼 며 수키  에 잘 맞  일

매 고 이 르게 빚어 놓는다. 

㉯ 수키 는 마 리가 서  잘 물  골의 이 르고 이음새가 일매 게 고 암  닿을 정  내 눌러 

홍두  이 수키  에 가득 차  한다.

㉰ 처마 끝에 막새를 쓰  않을 경  수키 를  름만큼 처마끝 암키  끝에서 들여 놓아 아 토를 물릴 여유

를 두고, 막새를 쓸 경 에는 내림새(암막새)에 착되  골을 일정하게 고 필 에 따라 못과 결속

선 등으  고정한다. 

(4) 콘크리트 슬래브 위 잇

㉮ 슬래브 위에는 살을 고정할 탕을 만들거나, 나 결선을 고정하고 못고치가 가능한 탕을 설치

한다. 

㉯ 살은 30㎜ 이상의 각재  하며, 살의 고정은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  하고 살의 크 에 따라 못의 

이를 정한다. 

㉰ 를 살에 고정하고, 의 경사에 따라 처마끝이나 감내림새에서는 선으  결하거나 못으  고정한

다. 

(5) 마  

㉮ 마 는 특  정하  않는 경  일 마  마 끝을 각각 3겹으  틀고, 단골막이, 착고막이, 고, 적새

를 며, 설계 에 명시된 마 나 절 통을 달아 마감한다. 

㉯ 단골막이는 골 수키  사이에 잘 맞게 수키 를 잘라내어 사 하고 강회 죽 또는 을 빈틈없이 채 넣

고 이 르게 쌓는다. 

㉰ 착고막이는 골 사이에 으  세  끼이게 마름 하여 사 하고,  이음은 수키  등의 심에 게한다. 

착고 는 위가 약간 으  게 으  세  고  속에는 강회 죽 또는 을 빈틈없이 채  넣고 

이 르고 면이 일정하  쌓는다. 

㉱ 고는 착고막이 위에 으  세  고 위는 약간 안으  게 하고,  속에 강회 죽 또는 을 빈틈없

이 채 넣고, 이음은 착고  엇갈리게 하며, 이 르고 면이 일매 게 쌓는다. 

㉲ 적새는 암마 장 고 또는 착고막이 위에 모르타르 또는 강회 죽을 펴 물리고, 이음은 상하 켜가 서  엇갈리

게 쌓으며, 마 끝은 3～5켜 어 마  곡선을 어 이 르게 쌓는다. 

(6) 뒷정리 

㉮ 잇 가 끝나면 파손된 를 갈아 끼 고 , 회 죽 등이 착된 것을 어내고 끗이 청소하며, 잇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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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은 는 전  내  정된 장소에 쌓아두거나 잘 이  않는 마  후면에 일정하게 쌓아둔다. 

사. 단청공사 

(1) 탕면의 곰팡이나 먼  등의 이물 을 전  제거한다. 

(2) 아 를 칠해가면서 뇌 색의 초 이나 적갈색의 간주나 , 황토 등으  5회 하여 가칠 단청한다. 

(3) 단청을 입  재에 맞게 먹선으  림 을 만드는 출초작업이 끝나면 출초한 에 선을 따라 촘촘  늘 멍

을 내고 가칠한 재위에 고 을 찍은 헝겊으  두들겨 단청의 림을 만드는 타 작업을 한다. 이  같은 

출초  타 은 드시 단청 술면허소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. 

(4) 림을 따라 일정 폭으  색 을 는 단청과 창 이나 들  등에 무늬를 새 는 모 단청으  채색한다. 

(5) 채색이 되면 비에 젖는 재에는 들 름이나 아크릴에멀션으  3회 이상 포한다. 

5. 편의시설

5.1 음수

가. 침 는 적정의 를 주어 물이 고이  않  하고, 단시간내에 전 수가 되  해야 한다. 

나. 인입 은 해당 역의 결심 를 고 하여 적정 이 이상으  매설해야 한다. 

다. 물이 떨어 는 닥면은 수  쪽으 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  않  해야하며, 표면수를 투과시킬 수 있는 표면마

감재 를 사 한다. 

라. 수 는 청소가 이한 조  형태  제작해야 한다. 

마. 음수 는 성인, 어린이, 장애자 등의 신체특성을 고 하여 적정높이  설치한다. 

5.2 시계탑

시계탑은 술성을 고 해야 하며, 창성이 있어야 한다. 

5.3 자전거 

자전거 는 고정형과 이 형으  하여 설치한다. 

5.4 경 조명시설

가. 시공자는 시공 전에 견 품이나 사양서를 제출하고 공사감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등 의 형, 전 종류, 역률, 

전압, 소 전  소비량, 특성, 연출특성은 공사 공사감 의 승인없이는 경할 수 없다. 

나. 시공자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 에는 조명시설설치 전문업체에 시공을 의 하고 의 은 업체는 전문 술자

를 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 

다. 전 사업 , 전 공사업 , 전 품 안전 리 , 한 산업 격, 건축 의 정을 따른다.

5.5 환경조형시설

가. 제작과 설치는 저작 자의 작품 상  설계의  합되  해야 한다. 

나. 환경조형시설과 되어 수경시설  전  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 에는 해당공종 담당자  적절한 협의를 거쳐 시

행한다.

다. 현장 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제작장소  간 등을 공사감 에게 통 하여 승인을 아야 하며, 공사감 의 

청이 있는 경  간제작상태, 최종작업상태에 한 자 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 시 작업장을 문하여 사전검사를 해

야 한다. 

라. 현장 입 후에는 설치전에 작품의 이상유무  과정 의 손상상태에 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. 

마. 현장설치가 끝난 후에는 공 시  작품을 호하  위한 양조치를 하여 작품이 손상되  않  해야 한다. 

6. 리시설

6.1 화장실

가. 공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, 이 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. 

나. 경 적 목적으  일  은폐를 시키 라 , 화를 하  위하여 너무 격리되  않  유의한다. 

다. 겨 철 빙결 를 위한 난 시설과 청소  한 유 리계획 등을 공사감 과 협의하여 공사착수 전에 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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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 한다.

라. 이 식화장실의 경  견 품  설치 을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 의 승인을 아야 한다. 

6.2 리소

공 리  장비 소  재 적치장은 공 이 자의 눈에 잘띄  않  리소 후면에 치하고 수목이나 타리  적

절  차폐시킨다. 

6.3 통

물수거가 이하  제작하여 수거 의 열고 닫음이 활하여야 하고, 통의 내 닥은 물 고임이 생하  않  물

빠  멍을 뚫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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